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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호책임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책임 이행｣ 보고서 채택, 2010년 7월 ｢조기경보와 평가 및 보호

책임｣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채택, 2011년 6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지역 및 소지역기구의 역할｣ 보고서 채택 등 보호

책임에 관한 논의는 보호책임의 ‘이행’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호

책임의 범주는 협의의 보호책임과 광의의 보호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 이른바 

4대 범죄와 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만 보호책임을 

한정한다. 반면 후자는 질병과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까

지도 보호책임의 대상으로 한다. 보호책임의 범주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되고 있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보호책임이 주권국가의 보호책임 

(제1기둥),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제2기둥),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제3기둥)의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세 기둥 접근

방식’은 2001년 ICISS 보고서의 예방책임-대응책임-재건책임이라는 

보호책임의 3단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방책임은 보호책임

의 첫 단계로서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책임이지만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주권국가가 주

된 예방책임의 주체이지만 국제공동체도 예방책임의 주체가 된다. 주

권국가가 예방 조치에 실패하였을 경우 국제공동체의 개입 조치, 즉 시

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는 예방

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에 있어 모두 해당된다.

주권국가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해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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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권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유엔 인

권메커니즘과 협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과 유엔인

권최고대표의 임무 수행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

이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가 인권 신장 및 보호책

임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보고서는 개별 

주권국가들에게 국제인권, 국제인도 및 난민법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

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은 보호책임의 

온전한 이행에 있어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

응단계에서도 주권국가의 보호책임은 여전히 필요하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3개의 기둥이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말해 예방단계

이든 대응단계이든 재건단계이든 관계없이, 활용되어야만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가 예방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재건단계

에서도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

보호책임의 2차 주체는 국제공동체이다. 보호책임을 현실적으로 이

행시킬 주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기존의 유엔체제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유엔

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해 ① 분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분석, ② 유엔 

차원에서의 주선 및 외교적 노력의 지원, ③ 합의와 대화 지원, ④ 지역 

분쟁 해결능력, ⑤ 역량 습득능력 등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꼽고 있다. 

또한 유엔은 예방책임의 이행을 위해 조기경보 역량을 강화할 것을 지

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보

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유엔과 지역기구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

호책임의 첫 단계인 예방책임단계에서 예방 조치에 실패하여 분쟁 상

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응책임단

계로 넘어가게 된다. 대응책임은 급박한 인간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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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행’의 의미가 어느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응책임은 

무력조치를 포함한 강제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의 이행

은 군사적 개입에 관한 정당성 및 이행 권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

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

부권(veto) 행사이다. 이 문제는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있어

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반

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

사국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보호책임과 관련된 의무 이행 여부

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논의는 유엔의 개혁 및 헌장 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호

책임만의 논의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자체

에 대한 반대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 역할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서 범세계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의 긴밀한 협

력, 특히 유엔과 각종 지역기구의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 이 차원에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아프리카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등의 역할이 

특히 주목된다. 최근 수년 동안 유엔의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하려는 여

러 시도 속에서 실제로 매번 지역기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며 유

엔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부족한 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개

선해 나가는 것 또한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공동체의 과제이다.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 및 실제사례에의 적용은 현재 시리아 사태의 

악화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호책임 논

의가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남수단, 예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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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보호책임 규범이 주요하게 적용되고 활용되는 사례는 존재하고 

있다. 시리아 사태의 복잡성과 난이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 논의는 활발히 진행중이다. 특히, 현재의 논의동향은 예방, 대응, 

재건의 세 요소 중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집단학살 및 살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보호책임과 연관되는 범죄발생의 

여러 정황들을 식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책임 이행에 대

한 국가들의 입장은 각기 상이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보호책임 이행 관

련, 국가들의 중지를 모으고, 더욱 효율적인 보호책임 이행 전략을 확보

하는 데 있다. 리비아 사태에서의 성공과 시리아 사태에서의 실패사례

를 교훈삼아 보호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구

체적인 이행전략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사례의 단기·장기 

및 개별적·구조적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책임 원칙의 틀에서 재

해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의 틀을 국제사회의 각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보호

책임 규범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체제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일부 국

가 및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을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1차적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한 과제는 북한 차원, 남북

관계 차원, 국제 차원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차원에서는 북한 당국이 예방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을 

이행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야 하며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신의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인권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야 한다. 셋째, 국제 차원에서는 보호책임의 2차 주체인 국제공동체가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북한주민

을 보호해야 할 헌법 상의 책무가 있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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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중

국에게 있다. 국제법은 집단살해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국제범

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조직적, 대규모적인 강제송환

은 집단살해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

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라 탈북자 강제송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따

라서 재중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예방책임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 고문 등의 심각한 국제범죄가 발생하거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이 대응책임을 이행할 상황이 발동될 수 있다. 대응책

임이 발동될 수 있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유엔의 대응책임 이행 방식은 

비강제적 이행,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통한 이행, 군사 조치를 포함한 

강제 조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불가피하게 유엔의 대응책

임이 발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교적인 방법과 비군사적인 방법

을 통한 사태해결이 도모되어야 하고 군사적인 조치는 최후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이 대응책임을 이행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공

동체 일원으로서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하고, 대응책임 

및 재건책임의 일환으로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아

울러 우리나라는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남북한 특수관계를 근거로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이 우리나라에 있

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보호책임, 보호책임 이행,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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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Lee, Kyu-Chang et al.

R2P consists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responsibility to react and 
responsibility to rebuild. Among these elements, responsibility to prevent is 
emphasized in UN Secretary General’s reports about implementation of  R2P. 
Individual States hav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To 
protect its populations, North Korea shall observe domestic laws such as Penal 
Code and Criminal Procedure Act. And North Korea shall acce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specially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the Rome Statute and shall observe human rights treaties that North Korea 
already ratified.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cond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United Nations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North 
Koreans. South Korea has speci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shall establish human rights policy for North Koreans and en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South Korea shall play a pivotal role in 
case of United Nations implementation of responsibility to react. Also South 
Korea shall positively participate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peace-keeping operations. 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South Korea shall remind China of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North Koreans in its territory and demand not to 
repatriate North Koreans. 

Key Words: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implementation of  R2P, responsibility 
to prevent, responsibility to react, responsibility to re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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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1999년 제54차 유엔 총회에서 코피 아난(Kofi Annan)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1994년 르완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과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한 

코소보의 인도적 간섭을 회고하며 다음 세기, 즉 21세기의 인간안보

를 위한 인도적 간섭(또는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의 문제를 국제공동체 전체의 책임하에 둘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00년 9월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가 설

립되었다.1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인도적 간섭의 대안

으로서 “Responsibility to Protect”(약칭하여 R2P 또는 RtoP)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ICISS는 독립적인 연구를 개시하여 기존의 인도

적 간섭의 문제에 대한 넓은 이해를 도출하고, 인권의 보호를 위한 

간섭과 주권을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연구를 진행하여 2001년 보호책임2에 관한 보고서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하 ｢2001년 ICISS 보고서｣)를 발표하였

다. 그리고 보호책임에 대한 논의는 2003년 9월 유엔 사무총장에 의

해 설치된 ‘위협, 도전 및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이 2004년 12월 발간한 

1_ ICISS는 캐나다 정부의 위원회로서 1999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회원국들에게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의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자국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이다. 박기갑·박진

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서울: 삼우사, 2010), p. 19.
2_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국민’보호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에 자국민이 당연히 포함되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 점에서 

‘주민’보호책임, ‘인간’보호책임 등의 용어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

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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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세계: 우리의 공동책임｣(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을 통해 본격화 되었다. 이후 보호책임은 2005년 

3월 발간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보다 큰 자유: 모두를 위한 발전, 

안보 및 인권을 향하여｣(In Larger Freedom: toward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3와 2005년 10월 24일 유엔 총회 

결의4 형식으로 채택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2005 World Summit 

Outcome) 문서5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책임 이행｣ 보고서6(이하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또는 ‘2009년 보고서’)가 채택되었고,7 그리고 2010년 7월 14일에는 

｢조기경보와 평가 및 보호책임｣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이하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또는 ‘2010년 보고서’)가 채택되었다.8  

한편, 2011년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이 리비아

에서 공격당할 위험에 처한 민간인 거주 지역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군을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의안 1973호를 통과시켰다.9 이후 유엔 사무총장은 2011년 

3_ UN Doc. A/59/2005 (21 March 2005).
4_ UN Doc. A/RES/60/1 (24 October 2005).
5_ 200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엔 총회의 고위급본회의(High-Level Plenary Meeting)

에 모인 정상들은 전 지구의 위협에 적극 대항해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개발, 평화와 집단안보, 인권과 법치주의, 유엔의 강화를 원칙으로 진행된 세계정상회

의 결과 문서는 총 17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9월 16일 8번째 회의에서 

확정되어 총회에 제출되었다.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2005년 10월 24일 제60회 

유엔 총회에서 결의 제60/1호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6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7_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기갑‧박진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pp. 33～107 참조.
8_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4/864 

(14 July 2010).
9_ 리비아 사태의 보호책임 이론 적용 및 보호책임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박종철 외, 

뺷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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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지역 및 소지역기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또는 ‘2011년 보고서’)를  

채택하였다.10

이상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이 21세기 최초의 10년 동안 보호책임  

이론이 생성, 발전되었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의 유엔 사무총장 보

고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책임에 관한 논의는 보호책임의 ‘이

행’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 성과를 보면 보호책임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책임 이론의 성립과정, 보호책임의 법적 

성질, 관련 사례 등은 자세히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책임의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기구 차원의 보호책임에 대해서는 선행 연

구가 전무하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보호책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을 다루기보다는 보호책임과 관련된 기존 국내의 연구성과를 발전시

키고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책임

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분석‧평가하고 한반도 문

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보호책임 이론이 지난 10년 동안 생성, 

발전되어 왔지만 보호책임의 평가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인도적 간섭과의 관계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책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책임을 인생에 빗대어 청소년기에 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호주 브리즈번의 퀸즈랜드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 

조정현, 뺷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뺸,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1-04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67 참조.
10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5/877-S/2011/393 (28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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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 아태센터(Asia Pacific Center for the R2P)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간에 개최된 보호책임 워크숍(2012.7.26)에서 보호

책임 아태센터 소장인 노엘 모라다(Noel Morada) 박사는 2000년대 

발전을 거듭한 보호책임 논의는 이제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향

하고 있으며, 여전히 발전과정에 있는 규범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호책임 논의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호책임 

이론이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혹평하는 

견해도 있다.11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호책임의 ‘이행’ 연구가 부적

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이 

지난 10년간 발전되어 온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에서 

보호책임이 법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사

회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한 논의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

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주민 보호의 관점에서 보호책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 내

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 국가 내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주민들은 소위 영토조항으로 불리는 우리 헌

법 제3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다.12 또한 탈북자

11_ 홍성필,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상 정당성 연구,” 뺷서울국제법연구뺸, 제19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p. 258.
12_ 보호책임 논리를 북한 문제에 적용해 보고 이를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

자는 제안도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득기, 뺷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현황, 쟁점, 과제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pp. 86～88; 조동준, “‘국민

보호책임’의 북한, 미얀마 적용 가능성,” 뺷포괄적 안보 위협과 국가안보, 국방개혁뺸 
(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발제문, 2011.11), pp.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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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중 탈북자들의 

보호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인권 유린을 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붕괴 또는 급변사태와 같은 사태 발생 시 개입의 근거, 

다르게 표현하면 관할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제법상 우

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50년 

6‧25전쟁 이후 채택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련의 결의, 

자위권, 한미상호방위조약, 정부승인, 민족자결권 등을 생각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들은 나름대로 주장의 타당성이 있는 반면 

한계 또한 있다.13 북한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다른 법적 근거들

과 함께 보호책임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용할 경우, 북한지역

에 대한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호책임의 1차적 주체는 개별 주권국가이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보호책임에 실패할 경우 국제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 당국이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에 실패할 경우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책임을 근거로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정치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중국도 북한 내 자

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보호책임을 원용하여 북한에 개입하려 들 수 

있다.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통일 이후에 제

기될 수 있는 관할권 관련 문제들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대비해야 함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14

13_ 남북통일 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에 대한 국제법 차원에서의 주장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는 이규창,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연구,” 법제처,  뺷2011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뺸 (서울: 법제처, 2011), pp. 139～155, 157～161 참조.
14_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을 참조. 신범철,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

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뺷서울국제법연구뺸, 제18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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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대상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보호책임은 협의의 보호책임과 광의의 보호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집단살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전쟁범죄

(war crimes) 등 이른바 4대 범죄와 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의 경우에만 보호책임을 한정한다. 반면 후자는 질병과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까지도 보호책임의 대상으로 한다. 북한의 경우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

할 수 있다. 2001년 ICISS 보고서는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여섯 가지 행위 유형을 제시하

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간인 내란 또는 대규모의 기아 사태 및 자연

적 재해와 환경 파괴도 포함하고 있다.15 2004년 유엔 고위급 패널의 

｢보다 안전한 세계: 우리의 공동책임｣ 보고서 또한 ‘집단 살해 및 강

간, 강제 추방, 테러 행위에 의한 인종 청소, 고의적인 기아 또는 질병

에의 노출 등 민간인이 피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의 ｢보다 큰 자유: 모두를 위한 발전, 안보 및 인권을 향하여｣ 보고서

는 집단살해,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에 한정하여 언급하였고,16 

pp. 15～16;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뺷서울국제법연구뺸, 제18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pp. 51～56; 최태현,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뺷서울국제법연구뺸, 제18권 2호 (서울국

제법연구원, 2011), pp. 85～89.
15_ 2001 ICISS Report, paras. 4.19〜4.20. 
16_ UN Doc. A/59/2005 (21 March 2005),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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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역시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

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 제한시켰다.17 또한 2008년 7월 1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독일 베를린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보호책임 논의

의 범위가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 언급한 네 가지 주

요범죄에 국한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18 보호책임의 이행 문제를 다

루고 있는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도 네 가지 주요 국제범죄 

즉,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에 한정하여 보

호책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호책임 개념을 후천성면역결핍증

(HIV/AIDS) 문제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등으로 확대

시키는 것은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의 합의를 벗어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19 지역기구의 보호책임 이행을 다루고 있는 

2011년 보고서도 4대 범죄에 국한하여 보호책임 이행을 논하고 있다.20 

한편, 재난 구호에 관한 보편적 조약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야별 다자조약들을 바탕으로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유엔 헌장 제13조에 명시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제58차 회기에서 ‘재

난 시 인간의 보호’에 관한 주제를 채택하여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유엔 국제법위원회도 협의의 보호책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1

17_ 2005 World Summit Outcome, G. A. Res. 60/1, UN Doc. A/RES/60/1 (24 October 

2005), paras. 138～139.
18_ Press Release, Secretary-General Defends, Clarifies ‘Responsibility to Protect’ at 

Berlin Event on ‘Responsible Sovereignt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 

Changed World,’ UN Doc. SG/SM/11701 (15 July 2008).
19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0(b).
20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4.
21_ UN Doc. A/CN.4/615 (7 May 2009), “Second Report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pa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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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보호책임 개념과 광의의 보호책임 개념은 향후 논란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인권침해상황이 폭력과 빈곤, 기아와 

국가실패, 재난사태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인 방치나 대응능력과 해

결의지 결여와 같은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위기상황에서 발생

하기 때문이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범죄로 국한된 보호책임의 

범주를 확장하자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광의의 보호책임에 관한 논쟁이 법적 논란과 정치

적 공방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협의의 보호책

임 개념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23 본 연

구에서도 협의의 보호책임을 보호책임의 범주로 한다.

보호책임의 이행 주체는 1차적 주체인 주권국가와 2차적 주체인 

국제공동체로 구분하였다. 2차적 주체인 국제공동체는 2011년 보고

서가 지역기구의 보호책임 이행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유엔과 지역공동체로 구분하였다.

보호책임의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주권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책임의 이행 이외에도 많은 (국제)비정부기구들(NGOs/INGOs) 

및 개인들이 보호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보호

책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는 대표적인 NGO로는 2008년 

설립된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CR2P)와 2009년 설립된 보호책임을 위한 국제연대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CRtoP)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정부전문가들과 학자들 그리

22_ 이신화, “보호책임(R2P)의 원칙과 이행: 발전적 적용의 가능성 및 동아시아의 관점,” 

뺷국제기구저널뺸, 제5집 제1호 (한국유엔체제학회, 2010), p. 41.
23_ 위의 글,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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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호책임 관련 분야의 NGO들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24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롯한 11개 국가로부터 정부기금을 

지원받고 있다.25 후자의 경우에는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을 비롯한 40여 개 NGO 등을 회원으로 하고 여기에 더해 30여 개 

NGO들이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다.26 이들 기구들은 현재까지 확립

된 보호책임 규범과 그 이행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NGO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

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보호책임 이행의 감시 역할 및 개인 전문가 

및 NGO들의 결속 강화에 기여하며, 보호책임에 대한 NGO들의 정책

제시 등에서 역할하고 있다.27 이러한 전문기구들 외에도 다수의 분쟁

지역에 현지 민간인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개인들이 활동하고 있음

은 물론이다. 이들 현지 전문가들은 유엔과 협력하거나 유엔의 임무

에서 민간인 보호 장교(Civilian Protection officer)로서 채용되는 방법  

등을 통해 보호책임의 이행과정에 참여하고 있다.28 그러나 이들 비국가

24_ 세계연방주의자운동(World Federalist Movement)의 경우에는 보호책임-시민사회

의 참여(Responsibility to Protect-Engaging Civil Society)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

호개념의 원칙들을 지지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예방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상세내용은 <http:// 

www.wfm-igp.org/site/wfm/creating%2Blasting%2Bpeace/> Overview 참고. 국

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보호책임 논의에 있어 ICISS의 작업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수단, 우간다, 짐바브웨 등에서의 

분쟁방지를 위해서도 보호책임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25_ 기금출연국 및 기금과 관련한 사항은 <http://globalr2p.org/whoweare/donors.php> 

참고.
26_ 자세한 내용은 <http://www.responsibilitytoprotect.org> 참고. 
27_ Human Right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Moving the Campaign Forward(2007), pp. 15∼16, <http://www.law.berkeley.edu/ 

HRCweb/pdfs/R2P-Final-Report.pdf>.
28_ UN Doc. S/2005/740 (28 November 2005), par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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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의 활동은 대부분 유엔체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책임의 직접 이행자에 대한 감시의 역할 또는 정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법규범적 의미에서 보호책임의 직접이행자

로서의 역할보다는 이행자의 역할을 감시하거나 규범에서 예정하지 

않은 분야에서 개별 NGO의 목적에 맞게 보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보호책임의 이행은 규범적 

의미에서의 직접적 이행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주된 분석대상 보고서는 2009년과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각각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들이다. 이들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보

호책임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3.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보고

서의 주요 분석 대상인 2009년, 2010년, 2011년의 유엔 사무총장 보

고서들이 채택되게 된 배경과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보호

책임 이행 관련 핵심 문서들에 나타나 있는 보호책임의 이행단계에 

대한 논의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보호

책임의 이행단계를 예방단계와 대응단계, 재건단계의 3단계로 구분

하여 1차적 주체로서의 주권국가와 유엔, 지역기구의 보호책임 이행

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보호책임 이행 관련 사례와 

보호책임 이행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

반도 문제에 대한 보호책임 이론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제5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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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라는 시각에서 보호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논

의 사항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본다. 북한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예

방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과제와 북한이 예방책임에 실패하여 국제

공동체가 북한에서 보호책임을 이행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정

치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아울러 탈북자 

강제송환의 경우에도 보호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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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책임 이행 보고서 채택 배경과 의의

가.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제138항 및 제139항의 보호책임 내용을 재확인하며, 이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보고서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 문서 제138항 및 제139항이 확립된 국제법원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고 있다.29 그리고 2009년 보고서는 보호책임

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05년 세계정상

회의 결과 문서 제138항 및 제139항에서 보호책임의 원칙상, 정책상, 

제도상으로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회원국과 지역 차원 및 유엔 차원

에서의 권한 체계를 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0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제138항과 제139항은 모든 주권 

국가들이 4대 국제범죄 즉,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공동체는 

주권국가들이 이와 같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해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가 

밝힌 보호책임은 이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규범

(norm)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었다.31  특히 보호책임의 

의미, 유엔과 지역기구 간의 협력관계, 강대국들의 관심 결여, 예방적 

조치에 대한 거부 등의 네 가지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32 

29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
30_ Ibid., para. 2.
31_ Jennifer M. Welsh, “Turning Words into Deeds?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Vol. 2 (2010), p. 149.
32_ Ibid., pp.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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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점에서 2009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33 

첫째, 2009년 보고서는 ‘보호책임’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책임임을 전제하며, 이러한 

보호책임은 ‘책임으로서의 주권’(sovereignty as responsibility)이라

는 개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개념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권을 강화하고 있음

을 강조한다.34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보고서는 네 가지 주요 국제

범죄에 한정하여 보호책임을 설명한다.35

셋째, 보호책임이 논의되는 상황은 협의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해당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은 회원국, 유엔, 지역기구 및 시

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넓은 범위의 예방 조치 및 보호 방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36 다르게 표현하면 2009년 보고서는 그 대상을 

4대 주요 국제범죄로 국한하여 보호책임의 개념이 매우 협소해졌지

만 보호를 위한 조치 내지 보호방법은 오히려 다양해졌다.37  2009년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넓은 범위의 예방 조치 및 보호방법은 아래

에서 살펴볼 세 가지 기둥으로 표현된다. 개인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들 조치가 대응단계에서의 조치뿐만이 아니라 예방

단계에서의 조치와 재건단계에서의 조치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33_ 박기갑‧박진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pp. 88～89.
34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0(a).
35_ Ibid., 10(b).
36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0(c).
37_ Serena K. Sharma, “Toward a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Setbacks on the 

Path to Implementation,” Global Governance, Vol. 16 (2010),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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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인도적 간섭이 주로 대응단계에서 논의되던 것에 비해 보호의 

시기와 보호의 조치가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회원국과 유엔, 지역

기구에 의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넷째, 2009년 보고서는 유엔을 통한 회원국의 조기경보체제는 성공

적인 예방과 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38  조기경

보체제에 대한 강조는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진다. 

보호책임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9년 

보고서 채택의 목적이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를 재해석하거

나 재협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의 결정을 유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39 이런 점에서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

책임 이행 보고서 발간은 규범적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

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보고서는 보호책임을 ‘약속에서 

행동으로’(from promise to practice) 발전시켜야 할 필요에 의해 

발간되었다는 이유에서다.40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9년 보고서

를 발간하기에 앞서 2008년 7월 베를린에서 ‘책임이 수반된 주권: 변

화된 세상을 위한 국제협력’(responsible sovereignt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 Changed World)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4대 

범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을 “말에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천명한 바 있다.41

38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0(d).
39_ Ibid., para. 2.
40_ Mónica Serrano,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ower of R2P 

Talk,”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Vol. 2 (2010), pp. 167, 170.
41_ 이신화, “유엔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뺷국제문제연구뺸, 제10권 제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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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기존 유엔 총회 결의와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라 2010년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있

다. 즉,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63/308호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보호책임의 특정 문제에 관한 발전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준비되었으며,42  특히 2010년 보고서는 2009년 보고

서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조기경보 및 평가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43  또한 2010년 보고서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제138항〜제140항을 언급함으로써 2010년 보고서가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44 특히,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제140항은 세계정상들이 ‘집단살해

방지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고문’(Special Adviser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의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 보고서는 이 조항을 다시 확인하면서 

특별고문의 책임이 상당부분 조기경보 및 평가능력에 달려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① 방지하지 않을 경우 집단살해를 야기할 수 있

는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관한 정보 수집능력, ② 집단

살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환기시킴으로써 유엔 사무총장과 안

전보장이사회에 조기경보로서의 기제 역할을 담당할 능력, ③ 집단

살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안전보

장이사회에 권고할 능력, ④ 집단살해 방지를 위한 활동에 관하여 유엔 

42_ 유엔 총회는 결의 63/308호에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제138항 및 제139항

이 보호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회상하며 보호책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

기로 결정한 바 있다. UN Doc. A/RES/63/308 (7 October 2009), para. 2. 
43_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 
44_ Ibid., para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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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연락을 취하고 집단살해 및 관련범죄에 관한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유엔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등 네 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45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제목이 ‘조기경보와 평가 및 보호

책임’이라고 되어 있으나 주권국가의 조기경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유엔의 조기경보 및 평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한편, 

2010년 보고서는 조기경보 및 평가가 예방단계뿐만 아니라 대응단계

에서도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능력을 설명하면서  

집단살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를 

할 능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다.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형식으로 채택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 규정한 대로 유엔 총회를 중심으

로 국가들이 모여 보호책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지역기구의 역할을 규정한 유엔 헌장 제8장

을 중심으로 보호책임의 이행과 관련된 지역기구 관련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의 내용 중 지역기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떼어 내어 심화·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46

2011년 보고서는 2009년 사무총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큰 틀은 

개별국가의 보호책임(Protection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제적 

45_ Ibid., para. 6. 
46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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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역량강화(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및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timely and decisive response) 등 아래에서  

살펴볼 소위 세 개 기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는데 전반

적으로 지역기구의 예방 및 대응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서 범세계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무척 중요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 및 각종 지역기구와의 

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유엔이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

하려는 여러 시도 속에서 실제로 매번 지역기구들의 역할은 매우 중

요했으며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관련해서 여러 부족한 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유엔을 필두로 한 국

제공동체의 과제이다.47

유엔 헌장 제8장 상의 규정들은 보호책임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엔과 지역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

공한다.48  아울러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주변국 및 관련 지역기구의 

입장은 중요한데, 실제 유엔 안보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결정

을 내리는 데 있어 이러한 주변국 및 관련 지역기구의 입장을 자신의 

결정에 반영한다. 주변국 및 관련 지역기구는 더 상세한 정보와 주변 

상황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 그리고 관련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안보리가 구체적 이행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이들의 

입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양 기관 간의 의견합치가 더욱 중요하며 그러한 의견일치가 확보된 

경우라야 정치적 정당성도 더 쉽게 확보된다.49

47_ Ibid., para. 4.
48_ Ibid., para. 5.
49_ Ibid.,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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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책임 이행단계 구분

2001년 ICISS 보고서는 보호책임을 구체적 실행의 단계에 따라 예방

책임(responsibility to prevent), 대응책임(responsibility to react), 

재건책임(responsibility to rebuild)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3단계 접근법은 이후 관련 국제 문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만, 

2001년 ICISS 보고서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보호책임의 단계를 강조

하고 있는 반면에 이후 문서들은 보호책임의 조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보호책임에는 4대 범죄의 예방

이 포함되며 국제공동체는 주권국가가 이와 같은 책임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체는 4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외교적‧인도적 및 기타 평화적 방법

을 사용해야 하며, 주권국가들이 4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가 비록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50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가 

언급하고 있는 보호책임은 주권국가의 보호책임(protection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제1기둥),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international as-

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제2기둥),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 

(timely and decisive response, 제3기둥)의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1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기둥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52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의 경우 

50_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s. 138～139.
51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1.
52_ Ibid., paras.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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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의 이행을 ‘세 기둥 접근방식’(three-pillar approach)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책임의 주체를 중심으로 보호책임의 이행

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2001년 ICISS 보고서의 예방책임-대응책

임-재건책임이라는 3단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방책임은 

보호책임의 첫 단계로서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책임이지만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체의 측면

에서 본다면 주권국가가 주된 주체이지만 국제공동체도 책임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주권국가가 예방 조치에 실패하였을 경우 국제공동체

의 개입 조치가 필요하다. 2001년 ICISS 보고서의 대응책임은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의 제3기둥인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제2기둥인 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는 예방

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에 있어 모두 해당된다. 

 표Ⅱ-1  보호책임의 이행단계와 세 기둥 접근방식의 관련성

 1단계 2단계 3단계

2001년

ICISS 보고서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제1기둥: 국가의 보호책임

제2기둥: 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제3기둥: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국가의 보호책임

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

출처: 관련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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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비록 제1기둥, 제2기둥, 제3기둥이

라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2009년 보고서와 마

찬가지로 주권국가의 보호책임,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 시의적

절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53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예방단계, 대응단계, 재건

단계로 구분하여 보호책임의 주체들인 주권국가와 유엔, 지역기구가 

거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53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s.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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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2001년 ICISS 보고서와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

서, 2009년과 2010년,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등에 나타나 있

는 보호책임 이행 관련 조치들을 분석한다. 각각의 문서에는 예방단

계와 대응단계 및 재건단계 등 각 단계별로 보호책임의 1차적 주체

인 주권국가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2차적 주체인 국제공동체가 취해

야 하는 조치들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주권국가가 취해

야 할 조치만을, 제2절에서는 유엔이 취해야 할 조치만을, 제3절에서

는 지역기구가 취해야 할 조치만을 살펴본다.

1. 1차적 주체로서의 주권국가

가. 예방단계

(1) 2001년 ICISS 보고서

보호책임 이행 조치와 관련하여 2001년 ICISS 보고서는 효과적인 

갈등의 예방을 위해 조기경보(early warning)와 예방도구(preventive 

toolbox)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 등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54  조기경보체제의 의의는 상황 자체의 판단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

다.55 2001년 ICISS 보고서는 상황 보고에 있어서의 정확한 해석과 

분석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예방도구와 관련하여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예방노력을 

54_ 2001 ICISS Report, para. 3.9.
55_ Ibid., para.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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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56 근본원인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빈곤의 

완화, 경제적 발전 및 투자, 민주적 발전, 교육 및 역량 증진, 안보분

야의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57 

 표Ⅲ-1  2001년 ICISS 보고서의 예방책임 이행 방법

분류 이행 방법

정치적‧외교적 

방법

- 민주적 기관 설립 및 역량강화

- 합법적인 권력의 분배

- 권력 교체 및 재분배의 중재

- 타 집단과의 신뢰구축

- 언론의 자유를 지원하고 법치주의 확립

- 시민사회의 발전 및 인간안보체제에 적합한 기타 구상들의 발전

경제적 방법

- 자원의 재분배 및 기회 창출을 위한 개발 지원 및 협력

- 경제발전 지원 및 기회 제공

- 필요한 경제구조의 개혁 격려

- 기관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법적 방법

- 법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지원

- 사법기관의 통일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보호

- 법집행에 있어 신뢰와 책임 증진

- 소수자와 같은 취약 집단의 보호 강화

- 인권을 위하여 일하는 지방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제공

군사적 방법

- 군사 및 기타 안보 관련 분야의 구조 개혁 착수

- 군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교전자들의 재사회화를 도움

- 예산 조정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통제체제를 강화

- 법집행과 관련한 안전 분야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책임을 강화

- 소형화 무기 및 지뢰금지를 포함한 군비통제 및 군축과 

비확산체제를 지원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

출처: 박기갑‧박진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pp. 138～139.

56_ Ibid., paras. 3.18～3.24.
57_ 박기갑‧박진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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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단계에서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외교적 방법, 경제적 방법, 법적 방법, 군사적 

방법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국제공동체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주권국가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다. 이는 예방책임 단계에서는 주권국가의 보호책임 

이행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2001년 ICISS 보고서는 주권국가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해 광범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보호책임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의 보호책임 개념을 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의 예방단계에서

의 주권국가 보호책임은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이유

는 보호책임이 협의의 보호책임, 즉 4대 국제범죄로 범위가 좁혀졌

기 때문이다. 제1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책임 논의 초

기에는 재난으로 인한 국가 실패 상황도 보호책임 범위에 포함되었

으나 이후에는 보호책임 논의가 협의의 보호책임 개념으로 구체화

되었다.

주권국가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정치적‧외교적 방법, 경

제적 방법, 법적 방법, 군사적 방법 등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조치에서 

인권보호로 초점이 좁혀졌다는 것은 보호책임 이행을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해졌음을 말해준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

가지이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치체제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일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 등 다각도에서 정책마련이 요구되지만 보호

책임의 이행 측면에서는 인권보호에 집중되어야 하다. 다시 말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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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경우 소위 급변사태 내지는 북한 붕괴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

서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지만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

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북한 급변사태 전반이 아니라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한정해서 문제를 생각해야 함을 말해준다. 보호책임을 

북한인권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는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2) 2009년 보고서

2009년 보고서는 우선 ‘책임이 수반된 주권’(responsible sovereignty)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권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58  2009년 보고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책임이 수반된 주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위해 

인권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과 유엔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임무 수행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 협력해

야 하며,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가 인권 

신장 및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59 또한 

2009년 보고서는 국가들에게 국제인권, 국제인도 및 난민법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것은 보호책임의 온전한 이행에 있어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0

2009년 보고서는 주권국가가 예방책임에 실패하고 보호책임과 

58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4.
59_ Ibid., para. 16.
60_ Ibid.,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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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할 경우에는 제3기둥인 시의적절하고 단

호한 대응이 적합하겠지만 주권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이 열악하고 

거주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2기둥인 국제

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가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61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공동체와 주권국가의 상호신뢰(commitment) 

및 협력자정신(partnership)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62  이는 예방

단계에서 주권국가가 국제공동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호

책임의 제1차적 주체인 주권국가도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

한 책임이 있음을 말해준다.

2009년 보고서는 주권국가의 보호책임 이행을 위해 최소한 다섯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63 첫째, 분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분석(conflict-sensitive development analysis)으로 이를 위

해서는 발생하고 있는 분쟁 사안 및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가기구

의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둘째, 고유한 중재능력(indigenous 

mediation capacity)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에 대한 내부적

인 해결책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화해 및 중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 마련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제도 및 절차

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정부와 시민사회에 있어 모두 필요하

다고 한다. 셋째, 합의와 대화(consensus and dialogue)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키며 예견 가능

한 대화 절차를 구축하는 것과 논쟁거리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

61_ Ibid., para. 29.
62_ Ibid., para. 28.
63_ Ibid.,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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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넷째, 지역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local 

dispute resolution capacity)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자원, 

종교, 인종 또는 권력 이양 등의 지역 차원에서의 문제가 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들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

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프라는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역량강화 능력(capacity 

to replicate capacity)을 들고 있다. 이는 앞의 네 가지 능력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보호책임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과 분열

을 후속 세대가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만연되어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치안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기술되어 있다. 모든 거주민들

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안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

해야 하며, 이는 보호책임의 이행뿐만이 아니라 개발과정에서의 의

미 있는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다.64  보호책임 관련 범죄의 확산 방지

를 위해서는 법치(rule of law)가 중요하다는 점도 기술되고 있다.65 

분쟁 발생 이후의 평화구축도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평화

구축을 위해 2009년 보고서는 주권국가가 보호책임과 관련된 자국의 

이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66

64_ Ibid., para. 46.
65_ Ibid., para. 47.
66_ Ibid., par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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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응단계

개별국가의 보호책임은 예방단계와 재건단계에서 강조되며, 대응

단계에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무력개입 즉, 대응책임이 강조되는 측

면이 있다. 그러나 대응단계에서도 주권국가의 보호책임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보고서는 3개의 기둥이 어느 시점에

서든, 다시 말해 예방단계이든 대응단계이든 재건단계이든 관계없이, 

활용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67

어떤 면에서 보면 주권국가의 보호책임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대응

단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응단계에서 자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즉, 자국민과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주권국가

에게 있다.

다. 재건단계

(1) 2001년 ICISS 보고서

2001년 ICISS 보고서는 개입 이후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로 평화

구축, 질서유지, 과거청산 및 화해, 개발의 네 가지 범주를 들고 있

다.68  ICISS는 이를 국제공동체의 의무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물론 

국제공동체의 개입 이후 취해지는 평화구축과 질서유지, 과거청산 

및 화해, 개발은 국제공동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권국가의 협력 없이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재건과정

67_ Ibid., para. 12.
68_ 2001 ICISS Report, paras. 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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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잖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건단계에서 취해지는 

평화구축, 질서유지, 과거청산 및 화해, 개발 등의 조치에 있어 주권

국가와 국제공동체는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 점에서 주권

국가도 재건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1년 ICISS 보고서는 재건책임과 관련하여 정권이양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정권이양과정에서 과도정부가 수립되는데 ICISS 보고서는 정권

이양에 있어 국제공동체와 지역정부의 균형 있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69 이는 주권 국가의 재건책임 측면에서 본다면 과도정부가 정

권이양과정에서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이양 

받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2009년 보고서

2009년 보고서는 제2기둥인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를 예방측

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인권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

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다시 말해 예방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2009년 보고서가 예방단계에서 필요하

다고 제시한 국제적인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재

건단계에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호책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

는 것은 보호책임의 1차적 주체인 주권국가가 예방책임에 실패할 경

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권국가는 국제공동체의 개입 이후 국

가재건단계에서 국제공동체와의 협력하에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009년 보고서가 제시한 민감한 분쟁 발생에 대한 분석, 

고유한 중재능력, 합의와 대화, 지역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69_ Ibid., paras. 5.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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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지속적인 역량강화 능력을 강화하여 대규모 인권침해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치안유지

와 법치, 평화구축은 예방단계보다는 재건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2. 유엔

보호책임을 현실적으로 이행시킬 주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기존의 유엔체제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70  유엔이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유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실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예방단계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통해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네 가지 

주요 국제범죄 즉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상황들의 심각

성 때문에 보호책임의 이행은 종종 무력을 동반하는 강제 조치의 

허용 여부에 집중하여 논의가 되어 왔으나 최근 유엔의 일련의 보고

서들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과 함께 비무력적 방

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구하는 쪽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보호책임에 근거한 무력사용의 정당성 

여부에 정체되었던 논의를 벗어나 보호책임의 필요성과 이행 방법을 

70_ 박기갑‧박진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pp. 16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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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주요 국제문서에서 주장하는 예방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예방책임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조기경

보 및 평가 역량’에 관한 유엔의 상황을 별도로 설명하고 그 다음으

로 유엔 차원의 예방책임의 핵심 이행 주체인 안전보장이사회와, 그 

외의 인권보호 기관 및 평화유지활동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

도록 한다.

(1) 예방책임의 내용

예방책임은 보호책임의 첫 단계로서 분쟁을 예방할 책임을 말한

다. 예방책임은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책임이지만 분쟁의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 2001년 ICISS 보고서

2001년 ICISS 보고서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분쟁예방을 위한 전제 조건

으로서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조기경보’(early warning)

체제의 마련이다.71 조기경보체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태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시까지 필요하다.72  

즉,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

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다수의 정보기관이 

활동하고 있어 기초적 정보는 부족하지 않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71_ 2001 ICISS Report, para. 3.10. 
72_ Ibid., para.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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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기초적 사실로 부터 조기경보가 필요한 사태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은 국가들과 국제기

구 및 비정부기구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역량과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73

두 번째 요건은 상황마다 적용 가능한 조치가 다르다는 이해로부터  

나온 ‘예방도구’(preventive toolbox)의 마련이다. 2001년 ICISS 보고

서는 무력 충돌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의 근본적 원인인 가난, 정치적 

박해,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개념

을 확대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분쟁 예방의 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4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민주적 발전,75  경제적 박탈과 기회 부족의 해결,76 법적 보호

와 법치주의의 강화,77 군사 및 기타 안보 서비스의 개혁78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 외에 보다 직접적인 예방 조치는 개별 

사례마다 직접적인 지원과 같은 적극적 조치(positive measures)와 

가벌적인 소극적 조치(negative measures)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대부분 상대 국가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주선(good office) 및 특별 

외교 사절의 파견, 경제적 원조 제공이 이에 해당한다. 중개(mediation) 

및 중재(arbitration), 예방적인 군사 조치(preventive deployment) 등

이 있으며, 소극적 조치는 외교적 고립 등의 외교적 제재, 경제적 제재, 

전쟁범죄 재판소 설립 및 보편적 관할권에 의한 사법적 제재, 무기 

73_ Ibid., para. 3.14.
74_ Ibid., para. 3.19.
75_ Ibid., para. 3.21.
76_ Ibid., para. 3.22.
77_ Ibid., para. 3.23.
78_ Ibid., para.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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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제가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직접적인 무력적 위협이 이에 

해당한다.79

세 번째 요건은 보호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국가의 ‘정치적 의지’이

다. 2001년 ICISS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의 인식 

재고와 이행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요건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나) 2004년 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

2004년 4월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to Prevention Genocide)

의 출범 연설80에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94년 르완다에

서 80만 명 이상이 종족분쟁으로 집단살해된 비극적 사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단살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사태

가 벌어지기 이전에 그 신호를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의 중

요성을 피력하였다. 동 연설과 함께 출범한 ｢집단살해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은 다음의 다섯 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첫째, 무력 분쟁의 

예방, 둘째, 무력 분쟁 시의 민간인 보호, 셋째, 불처벌 관행의 종식, 

넷째, 분명한 사전경고, 다섯째, 집단살해 상황 발생 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이다. 이 중 예방단계의 계획으로는 무력 분쟁의 예방, 

불처벌 관행의 종식, 분명한 사전경고 등이다. 이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력 분쟁의 예방이다.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환경 문제 

79_ Ibid., paras. 3.25～3.32.
80_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s Action Plan to Prevent Genocide, Press 

Releases, SG/SM/9197 AFR/893, HR/CN/1077 (07/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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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연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

년의 교육과 고용을 통해 그들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

가 있으며, 집단살해의 가장 빈번한 목표물이 되는 소수자의 권리 보

호에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불처벌 관행의 종식이다.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

을 국제재판소(예를 들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여 유죄판

결을 내림으로써 집단살해를 처벌하고 억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조기경고(early and clear warning)이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시스템 상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81가 조약감시기구 및 인권최고대표와 더불어 자체 특별

보고관 및 독립전문가와 실무그룹의 작업을 통해 경고를 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르완다 사태에서 집단

살해가 발생하기 전 ‘비사법적 살인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Killings)이 수차례 문건을 통해 경보신호를 보냈지

만 이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역량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이

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집단살해방지에 관한 특별고문’(Special 

Advise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의 신설을 결정하였다.

(다) 2009년 보고서

예방책임의 내용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 문서가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의 제2기둥 “국제적 지원 및 역

량강화”는 예방, 대응, 재건단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의 다섯  

81_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Committee on Human Rights)는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 결의 60/251호를 통하여 유엔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되어 60여 년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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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핵심 역량을 꼽고 있다.82  첫째, 분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분석(conflict-sensitive development analysis), 둘째, 고유한 중재능

력(indigenous mediation capacity)으로 유엔 차원에서의 주선 및 외

교적 노력의 지원,83 셋째, 합의와 대화(consensus and dialogue)로서 

유엔(및 지역기구체제)하에서의 인권과 인권기준에 대한 대화‧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기존의 유엔 및 지역적 기구 혹은 외부 지원 및 

협조자에 의한 조기경보체제와 분쟁예방체제 지역 간 이해와 교육과

정을 지원,84 넷째, 지역 분쟁 해결능력(local dispute resolution capacity),85 

다섯째, 역량을 습득할 능력(capacity to replicate capacity)86 등이다. 

마지막 역량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동의에 기초한 평화유지활동87  

등 예방적 차원의 집단적 군사 지원 및 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

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및 하부 기간의 전략, 원칙 및 관행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방과 보호책임 범죄로부터의 보호의 역

량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88

(라) 2010년 보고서

보호책임의 목적상 보호책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호책임이 요구되는 사태를 조기에 인지하

기 위한 ‘조기경보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호

82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45.
83_ Ibid., para. 30.
84_ Ibid., para. 37.
85_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 결의 1612호를 통한 아동보호에 관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와 UNICEF의 고위급 

대화 요청. Ibid., para. 33. 
86_ 예를 들어 예방적 차원의 집단적 군사 지원 및 파견.
87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40.
88_ Ibid., para.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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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상황은 대규모의 인권 침해를 야기

하며, 대부분의 인권 침해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

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중요성은 2001년 ICISS 보고서에서도 강조

되었으며, 이후 보호책임 관련 국제문서에서 계속 언급되어 오다가  

2010년에는 조기경보와 평가 및 보호책임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

고서가 발표되었다. 2010년 보고서는 보호책임 논의의 지속을 확인

한 유엔 총회 결의 63/308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마련한 것으로 

2009년 보고서의 연장이다. 2010년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제60/1호

로 만장일치 채택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의 제138항 및 

제139항의 요청에 근거한 것이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제138항에서 유엔이 조기경보

능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체가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139항에서는 유엔 헌장 제6장과 제7장에 근거하여 집단살해, 전쟁

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

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외교적, 인도적 및 기타 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동 항에서 평화적 

수단이 부적절하고 정부당국이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 및 인도

에 반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명백하

게 실패한 경우에, 제7장을 포함한 유엔 헌장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

사회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timely and decisive) 방법으로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는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국가들이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자국의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위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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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2010년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유엔은 조기경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르완다 집단살해 관련 유엔 

역할에 관한 평가보고서｣(The UN assessment report on its per-

formance in relation to the Rwandan genocide)89에서는 유엔의 조

기경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대처할 역량”(its capacity 

to analyse and react to information)의 개발 및 유엔체계 내부 및 

안전보장이사회로의 정보 흐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스레브레니차 사태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동 사태에

서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고질적 문제임을 지적하

였다.90 반면 원활한 정보 수집과 교환의 예도 있는데 유엔 사무국 산

하의 평화유지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과 유니

세프의 경우 뉴욕에 그들의 업무 관련 정보를 수용하는 센터를 24시

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와 유엔난

민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난민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와 평가를 하고 있다.91

요컨대 유엔체계는 조기경보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수집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보호책임을 이행하

기 위해 필요한 시기적절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다

89_ UN Doc. S/1999/1257 (16 December 1999).
90_ U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35, The fall of Srebrenica, by Secretary-General, A/54/549 (15 November 

1999), para. 474.
91_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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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세 가지 공백(three gaps)이 있다. 첫 번째는 불충분한 정

보의 공유와 평가이다. 두 번째는 정보의 수집과 평가가 보호책임의 

시각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관련 정책입안에 

있어 유엔체제 전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각각의 보호책임 

발생 상황에 맞춰 유동성 있는 조기 대응을 발전시키기 위한 평가도

구(assessment tool)와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92  이런 관점에서 

조기경보체제로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집단살해방지에 관한 특별

고문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고문은 유엔체제 내에 집단

살해 관련 모든 정보의 연락사무소(focal point) 역할을 하고 있다.93

이외에도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유엔과 지역기구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33조 제1항94과 

제52조 제2항95에 따라 유엔과 지역기구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

함으로써 협력을 통해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이 

보호책임에 관한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내리는 데 있어 지역

기구가 제공하는 지역 지식과 관점이 큰 도움이 된다.96 

92_ Ibid., para. 10.
93_ Ibid., para. 13.
94_ 유엔 헌장 제33조 제1항: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

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

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95_ 유엔 헌장 제52조 제2항: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

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96_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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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책임 이행 주체

앞서 살펴본 예방책임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유엔의 거의 모든 

기관이 보호책임 예방에 관여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유엔의 모든 기관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

며, 보호책임 논의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히 예방적 단계의 이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유엔의 주요 기

관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및 사무총장

유엔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헌장 제6장(분

쟁의 평화적 해결) 및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 상의 역할을 이행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예방적 

역할은 헌장의 이들 규정으로부터 나온다. 

예방책임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구

체적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34조에 

따라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 그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

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97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 

97_ 유엔 헌장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

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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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단계에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권한을 

갖는다.98

한편,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사태와 관련하여 유

엔 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태에 대하

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못한다

(유엔 헌장 제12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가 ‘일차적’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정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한 이외에는 유엔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유엔 회원국 및 안전

보장이사회에 권고를 할 수 있다(제10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

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

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제11조 제3항).

유엔 헌장이 규정한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권한은 예방책

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보

호책임의 논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

과 문서는 “국제공동체는 또한 유엔을 통해 상기 집단살해, 전쟁범

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 유엔 헌장 제6장과 제7장에 따른 적절한 외교

적, 인도적 및 기타 평화적 수단(방법)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

하였으며,99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국제적 의사결정과

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34조 상의 조사권한이 폭넓게 활용될 수 

98_ 유엔 헌장 제36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

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99_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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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주목하였다.100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보호책임의 이행

에 있어 헌장 상의 권한에 근거한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역

할을 강조한 바 있다.101

실제로 이러한 권한과 역할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특히 아

프리카 지역의 분쟁 예방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 제1625호(2005)를 채택한 바 있으며, 케냐 2007년  

대선 후 유혈사태에 관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에 대한 

브리핑 및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102  또한 결의 제1612호(2005)를 통해 아동병의 징집 및 기타 

아동의 권리 침해의 감시 체계의 확립을 요청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일정한 권

능을 가진다. 먼저 사무총장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103 또한 총회나 이사회로부터 위탁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하

고, 특정 근거규정에 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당사국에 교섭을 구

하거나 특사파견 등을 행하고 분쟁 확대를 예방할 경우도 있다. 보호

책임 개념 역시 1999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회원

국들에게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의 합의점을 모색하도

록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호응으로 캐나다 정부가 자국 보고서 초

100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2.
101_ Secretary-Gen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ame of Age in 2011, “Secretary- 

General Tells Conference, Stressing Need to Prevent Conflict before It Breaks 

Out,”(18 January 2012), SG/SM/14068.
102_ United Nations,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PRST/ 

2008/4 (6 February 2008).
103_ 유엔 헌장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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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ICISS의 연구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코피 아난이 2005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In Larger Freedom｣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

었다. 이후 보호책임의 이행을 다룬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책

임 이행 보고서 등 보호책임에 있어 주요 유엔 문건들이 사무총장의 

보고서 및 활동을 통해 이뤄져왔다. 

보호책임의 예방단계에 있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이행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권한에 따

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 한다. 문제

는 이 두 기관을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없이는 

실효적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보호책임의 이행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책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거부권 

행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 문

제는 예방단계뿐만 아니라 대응 및 재건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부권의 행사가 주로 대응단계의 강제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해서는 대응단계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나) 유엔 인권 기관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상황 즉,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개별 국가

의 일차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104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

도록 개별 국가의 인권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유엔 인권 기관의 역할

이 중요하다.

104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s. 11(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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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인권을 안보 및 개발

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

의 일환으로, 2006년 3월 15일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유엔 총회 결의(RES. 

60/251)로 설립되어 같은 해 6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주요 임무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권 사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며,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동 이

사회는 유엔체제 내의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1년에 48개국씩, 4년간 192개(2012년 

현재 193개)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자국 내 인권상황을 보고해

야 한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인권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이

것은 간접적으로 보호책임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2009년 유엔 사

무총장 보고서에서도 UPR제도를 통한 인권의 증진이 간접적으로 보

호책임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105

유엔 인권이사회는 연 3회(10주 이상)의 정례 모임과, 이사국  

3분의 1의 요청에 의한 긴급 모임(특별 회기)을 열어 국제사회의 인권  

사안들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결의를 채택한다. 2011년 2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리비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제15차 특별

회기를 열어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자국민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고 

105_ Ibid., par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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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평가하고 리비아의 이사회 회원자격 정지를 유엔 총회에 권

고하는 한편 리비아의 유혈진압 사태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하였다.106

이외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권한에 따라 특정 인권 사안을 다루

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특별보고관의 임무 또한 보호책

임이 논의되는 특정 인권 사안에서 이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107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당시 ‘비사법적 

살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르완다에서 집단살해가 발생하기 한 해 

전에 사태 발생을 알리는 경보신호를 여러 차례 기술한 바 있다.108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국제인권 NGO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리비아 사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09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1993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제안된 ‘유엔인권최고대표’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106_ 유엔 인권이사회 제15차 특별회기 문건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고, <http://www. 

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specialsession/15/index.htm> (검색일: 2012.5.1). 2011년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카다피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위

반을 이유로 하여 리비아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자격을 정지시켰다. 유엔 인

권이사회 및 그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총회 결의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처음이다.
107_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9.
108_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s Action Plan to Prevent Genocide, Press 

Releases, SG/SM/9197 AFR/893, HR/CN/1077 (07/02/2004).
109_ Human Rights Watch, “Libya: Human Rights Council Monitoring Needed,” 

16 March 2012, <http://www.hrw.org/news/2012/03/16/libya-human-rights- 

council-monitoring-needed> (검색일: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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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1993년 제48차 유엔 총회의 결의110를 통해 신설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임무로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

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의 전반적인 감

독의 수행, 발전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시민·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적 권리의 보호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 지원, 인권침해가 문제될 때 초기단계에서 

유엔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인권이사회

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자신의 임무를 연차 보고할 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임무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자신의 인권 업무를 

통해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권이사회, 집단살

해방지에 관한 특별고문 등 다른 유엔 인권기관과 협력함으로써 그

러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유엔의 인권보호 양대 체제 중 하나인 조

약기반 보호체제를 형성하는 여러 인권조약들, 즉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4년 고

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1990년 모든 이주

110_ UN General Assembly, High Commissioner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UN Doc. A/RES/48/141 (20 Decemb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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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2006년 장애인권리

협약, 2006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

약 등은 조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국가보고제도, 

국가통보제도 및 개인통보제도 등을 두고 있다.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로서 유엔 인권이

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제도처럼 조약의 국가보고제도 또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11 국가보고제도는 조약마다 제출 주기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운영방식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기구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HRC)의 경우 동 조약에 가입 후 1년 내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당사국

의 인권보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행 감시를 도모한다. 

국가통보제도 역시 제도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인권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국가들이 사용을 꺼린다는 점에서 

보호책임 이행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집단살해방지 특별고문 및 보호책임 특별고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집단살해방지에 관한 특별고문’(the Special 

Advise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과 ‘보호책임에 관한 특별고문’ 

(Special Advisor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유엔사무총장을 도와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111_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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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방지에 관한 특별고문은 2004년 4월 제네바 유엔 인권위

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에서 있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집단살해방지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to Prevention Genocide) 출범 연설과 함께 신설되었는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112 첫째, 유엔인권최고대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적‧

현재적 상황, 집단살해 위협과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113 둘째, 안전보장이사회와 그 외 유엔체계의 다른 기관에 

대해 조기경보 메커니즘으로 행동한다. 셋째, 집단살해를 예방하거

나 멈추기 위해 행동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다. 2004년 7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집단살해방지에 관한 특별고문’으로 

후안 메데스(Juan Medez)를 임명하였고, 2007년 5월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임 집단살해방지 특별고문으로 프랜시스 덩(Francis Deng)을 

임명하였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114에 따라 200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임시직으로 ‘보호책임

에 관한 특별고문’의 임명을 승인하였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8년 

1월 21일 보호책임 특별고문으로 에드워드 럭(Edward Luck)을 임명

하였음을 발표하였다.115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보호책

112_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s Action Plan to Prevent Genocide, Press 

Releases, SG/SM/9197 AFR/893, HR/CN/1077 (07/02/2004).
113_ 이러한 역할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다.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s. 7, 13.
114_ UN Security council, S/2007/721, 7 December 2007, Letter dated 31 August 2007 

from the Secretary-General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115_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ICRtoP), Special Adviser 

with a focus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ttp://www.responsibilitytoprotect. 

org/index.php/edward-luck-special-adviser-with-a-focus-on-the-responsibility

-to-protect> (검색일: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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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개념의 명료화 및 국제사회의 합의를 구축하고, 보호책임의 개념 및  

이행에 관한 유엔회원국, 유엔 주요 기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호책임  

이행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하였다. 보호책임 특별고문은 집단살해방

지 특별고문과 마찬가지로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유엔 회원국 및 유엔

의 여러 기관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련 기관들에 보호책임이 발생

하는 사태의 예방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중대한 개인의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보호책임

이 발생하는 상황을 야기한 개인을 체포하고 책임을 물음으로서 이

러한 범죄를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도록 경고함으로써 예방하는 효과

가 있다.116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와 구유고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와 같이 개별 사례에 따른 특별 임

시재판소와 상설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까지 국제사회는 중대한 개인의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그동안 유엔의 주요 문서에서 

반복된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네 가지 특정 사항, 즉,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 등을 관할 범죄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117 1998년 

116_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s Action Plan to Prevent Genocide, Press 

Releases, SG/SM/9197 AFR/893, HR/CN/1077 (07/02/2004).
117_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5조. 로마규정은 위 네 가지 범죄 이외에도 “침략범죄”

를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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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어 2002년 발효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

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서 범죄 상황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 평화유지활동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은 분쟁지역의 사

태악화를 방지하고 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의 

권위하에 행해지는 활동으로 군사감시단 파견과 평화유지군 파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강제 조치와 별개로서 그 파

견 및 개입에는 관계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부대편성을 위한 병

력제공에 대하여서도 병력제공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무기사용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위목적에 한정된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은 

유엔 헌장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갖지 않고 유엔의 실행을 통해 형

성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때 이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118

평화유지활동은 주로 보호책임에 있어 재건의 역할이 가장 크겠지

만, 평화유지활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그 임무가 다원화되고 확대

되고 있어 예방단계에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1992년 부트로스 

118_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Dag Hammarskjold는 평화유지활동을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의 강제 조치의 중간이라는 개념하에 제6.5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UN, Blue Helmets: A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nd 

ed) (New York: United Nations, Dept. of Public Information, 1991), p. 5.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평화적 조치와 강제적 조치로 이분하기가 어렵다

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헌장의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전반적인 목적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기갑‧박진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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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Boutros Boutros-Ghali)는 ｢평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An Agenda 

for Peace-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유엔군을 배치하여 무력분쟁의 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개념의 예방적 배치(preventive deployment)를 제시

하였다.119 1995년 마케도니아 국경지역 안정을 위해 배치된 유엔마

케도니아예방배치군(United Nations Preventive Deployment Force 

i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UNPREDEP)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제2기둥(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의 이행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집단적 군사 지원

으로서 동의에 기초한 평화유지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무력사용금지라는 원칙하에서만 그 활동이 정당

화된다. 그러나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비무력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호책임을 근거로 하여 

무력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나. 대응단계

(1) 대응책임의 내용

보호책임의 첫 단계인 예방책임단계에서 예방 조치에 실패하여 분

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응

책임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대응책임은 급박한 인간 보호가 요구되

는 상황으로서 ‘이행’의 의미가 어느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19_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A/47/277 - S/24111 (17 June 1992),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pursuant to the statement adopted by the Summit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31 January 1992. paras.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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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임은 무력 조치를 포함한 강제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의 이행은 군사적 개입에 관한 정당성 및 이행 권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 2001년 ICISS 보고서

2001년 ICISS 보고서에 따르면 대응단계에서 취해지는 강제 조치

는 정치‧경제‧사법 조치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는 - 그리고 오직 

극한 상황에서만 - 무력 조치까지 포함된다.120 동 보고서는 대응 조

치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한 한 덜 침해적이고 덜 강압적인 방

법을 모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121  따라서 국제사회는 우선적

으로 정치(외교)‧경제‧사법 조치 등 다양한 ‘비군사적 대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122 

이렇게 취해지는 군사적 개입은 반드시 정당한 원인(just cause),123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 최후의 수단(last resort), 비례적 수단

(proportional means),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reasonable prospects)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24

문제는 이러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수행의 권

한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이다. 2001년 보고서를 통해 

ICISS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120_ 2001 ICISS Report, para. 4.1. 
121_ Ibid.
122_ Ibid., 4.3. 
123_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 기준’(threshold criteria)로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Ibid., paras. 4.18〜4.31.
124_ Ibid., paras. 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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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 사용에 있어 가장 적합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았다.125 따라서 무력 사용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가 보호책임 이행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126

(나) 2004년 A More Secure World 보고서

2004년 유엔 고위급패널은 ｢보다 안전한 세계: 우리의 공동책임｣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보고서를 통해 

2001년 ICISS가 제시한 보호책임 개념의 대부분을 수용하였으며, 보

호책임을 생성중인 규범(emerging norm)으로서 받아들일 것을 권고

하였다. 동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국제공동체는 사태의 예방과 폭

력에 대한 대응 및 파괴된 사회 재건의 연속적인 행동을 통해 그러한 

책임을 진다. 우선적으로 중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폭력의 중단을 

돕고, 인도적이고 인권적인 치안 유지단의 파견(humanitarian, hu-

man rights and police missions)과 같은 조치를 통해 사람들을 보호

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무력(force)은 최

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127 

(다) 2005년 In Larger Freedom 보고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05년 3월, 밀레니엄정상회의 

5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보다 큰 자유: 모두를 위한 발전, 안보 및 

인권을 향하여｣(In Larger Freedom: toward development, security 

125_ 유엔 헌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
126_ 2001 ICISS Report, Synopsis, (3) Right Authority (a). 
127_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para.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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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uman rights for all) 보고서에서 보호책임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및 존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동 

보고서를 통해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 조

치를 포함하여 유엔 헌장 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집단살해·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항

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의 근거로서 ‘보호책임’을 수용하고 이러한 책

임에 따른 행동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도 보호책임에 관해 내용이 포

함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

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

록 돕기 위해 유엔 헌장 제6장과 제7장에 따른 적절한 외교적, 인도

적 및 기타 평화적 수단(방법)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그 대응에 있어

서는 제7장을 포함한 유엔 헌장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적절한 경우 관련 지역기구와 함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집단적 조치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128

(마) 2009년 보고서 

‘세 기둥 체계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

고서에서 분쟁이 발생한 후 유엔의 대응은 제2기둥(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제3기둥(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에 해당한다. 

<표 Ⅱ-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제2기둥의 체계는 예방단계, 대응

128_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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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재건단계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지속된다. 반면, 

제3기둥은 개별 국가가 자국의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거주민

(populations)을 보호하는데 ‘명백히 실패한’(manifestly failing) 경

우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예방하고 중

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timely and decisive) 행동을 취

할 국제공동체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미 예방 단계를 넘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대응책임에 해당한다.129 즉, 제3기둥

은 ‘명백히 실패한’ 경우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이 체계의 발동 

시점이 제2기둥과는 다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기둥하의 조치는 유엔 헌장 제7장의 강제 

조치부터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8장(지역적 약정)에 따

른 비강압적 대응 조치까지 모두 해당된다.130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와 총회는 국제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인

권최고대표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131  조사는 그 자체가 “시기

적절하고 단호한” 보호 조치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조치를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132  또한 보호책임을 발생시키는 상

황이 국제범죄에 해당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사태를 회부할 수 있다.133 

129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50.
130_ Ibid., para. 51.
131_ Ibid., para. 52.
132_ Ibid., para. 53.
133_ Ibid., par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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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책임 이행 주체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

2001년 ICISS 보고서, 2004년 ｢보다 안전한 세계: 우리의 공동책임｣

보고서, 2005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보다 큰 자유: 모두를 

위한 발전, 안보 및 인권을 향하여｣ 보고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

과 문서,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모두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유엔 헌장

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한 조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34  안전

보장이사회는 앞서 예방책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유엔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헌장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상의 역할을 이행한다.

유엔 헌장 체제가 수립하고 있는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예외로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무력사용이라는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유지되는 한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무력을 동반한 제재 조치는 반

드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보호책임에 관한 유엔

의 여러 문건들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

134_ 2001년 ICISS 보고서의 경우 다른 지역기구나 ‘뜻을 함께하는 동지’(coalition of 

willings)라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다면 무력행사를 수반한 보

호책임을 이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위급 패널 보고서 이후에는 유엔

체제하에서 보호책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05년 ｢In Larger 

Freedom｣ 보고서와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의 경우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

을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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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135 경우에 따라 유엔 헌

장 제53조에 따라 지역기구가 협력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력제재 조치 이외에도 사태에 대한 조사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권고 및 정치적 노력 등 안전보장이사회는 보호책임 사태에 대

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의 문제>

안전보장이사회의 원활한 역할 수행에 항상 문제로 제기되어 오는 

거부권(veto)의 행사가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있어서도 그

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

서에서도 나타나는데, 동 보고서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호

책임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특별히 강

조하면서 보호책임과 관련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거

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136 그러나 안전보장이

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논의는 유엔의 개

혁 및 헌장 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호책임만의 논의

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반대

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제

한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135_ 유엔 헌장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

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136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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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 적용 사례>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개별 사례에 보호책임이 적

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2006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 

관한 결의 제1706호(2006) 및 제1769호(2007)와 2011년 리비아 사태

에 관한 결의 제1970호(2011), 제1973호(2011)가 있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의 경우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제138항 및 제139항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 민간인 보호에 관한 결의 

제1674호(2006)를 상기하며”라고 간접적으로 보호책임 관련 문서를 

언급하였다.137  리비아 사태의 경우에도 ‘보호책임’이라는 용어가 직

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을 보호할 리비아의 일차적 책임

과 함께 ‘민간인을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할 국제사회의 책임

을 확인하고 있다.138  동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

1970호를 통해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근거하여 리비아 국가원수

와 측근들에 대해 해외자산동결, 여행금지 및 무기금수 조치 등 경제

적 제재를 가하고,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국제형사재

판소에 회부하였다. 또한 결의 제1973호를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설

정하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등 무력제재 조치

를 취하였다.

137_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calling also its previous resolutions 1325 

(2000) on women, peace and security, 1502 (2003) on the protection of 

humanitarian and United Nations personnel, 1612 (2005)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and 1674 (2006)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which 

reaffirms inter alia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38 and 139 of the 2005 United 

Nations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as well as the report of its Mission 

to the Sudan and Chad from 4 to 10 June 2006,” S/RES/1706 (31 August 2006). 

밑줄은 강조된 것임.
138_ S/RES/1973 (17 M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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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케냐,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의 상황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고려와 비난은 있었지만, 보호책임 논의는 관련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사

태와 2010년 아이티 지진 참사에서도 보호책임에 관한 논의가 있었

으나 협의의 보호책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에서는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없다. 

리비아 사태와 최근 보호책임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에서 자세하게 분석한다.

(나) 유엔 총회 및 유엔 사무총장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

차적 책임 주체로 선정하고 있어 일정 제한이 있으나 이러한 제한  

이외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엔의 ‘이차적’ 주체로서 역할

을 한다.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일차

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유엔 총회가 주

로 거론된다.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의 보완과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은 

1950년 유엔 총회 결의 제377(V)호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139로 대표된다. 이 결의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

는 침략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

권의 행사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여 유엔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집단적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140 

139_ GA Res. 377(V), UN GAOR, 5th Sess., Supp. No. 20, UN Doc. A/1775 (14 

December 1950).
140_ Ibid., A(1): “1. Resolves that if the Security Council, because of lack of 

unanimity of the permanent members, fails to exercise its primary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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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CISS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이 ‘일차적’ 

(primary)인 것이지 유일하거나 배타적 책임이 아니므로141 안전보

장이사회가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그 대안으로서 유엔 총회가 그 역

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42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유엔 총회는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유엔 헌장 제10조143와 제14조144에 근거한 조치 및 유엔 총회 결의 

제377(V)호, “평화를 위한 단결”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145

그러나 유엔 총회가 무력제재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도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된 대응 조치가 

유엔 총회에서 다시 거론될 때에는 더 심한 반대와 견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 예상되며, 절차적으로도 유엔 총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투표하는 회원국의 2/3의 찬성을 필

for the maintenance exercise it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any case where there appears to be a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der the matter immediately with a view to making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o Members for collective measures, including in the case of 

a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the use of armed force when 

necessar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141_ 2001 ICISS Report, para. 6.7.
142_ Ibid., paras. 6.29〜6.30.
143_ 유엔 헌장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

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

연합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144_ 유엔 헌장 제14조: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

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 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145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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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로 하는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다) 유엔 평화유지군

최근 유엔의 국내 문제 개입은 주로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활동의 횟수와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146 그동

안 평화유지활동은 주로 분쟁 이후 재건단계에서 그 역할을 해왔지

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에서부터 분쟁 상황의 종식을 위한 활

동에도 참여한다.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본래 분쟁 발생지역에서 오직 평화를 회복하

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직되는 ‘비무력

적’ 활동에 한정되어 있었지만,147 현재는 평화강제활동까지 확대되

고 있다.148 평화강제활동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유엔의 평화강제활동으로는 소말리아의 UNOSOM Ⅱ

와 보스니아 UNPROFOR 등이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에서 유엔

의 평화유지군은 평화강제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분쟁을 

촉진시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149 평화강

제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위축시켰다. 그 실

146_ UN, “UN Peacekeeping Background Note,” <http://www.un.org/en/peacekeeping/documents/

backgroundnote.pdf> (검색일: 2012.8.1).
147_ O. Ramsbothan and T. Woodhous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eations (Santa Barbara: ABC-CLIO, 1999), p. 11.
148_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New York: UN, 1992).
149_ 김열수, “유엔 평화강제활동 실패 원인과 실패의 유산,” 뺷신아세아뺸, 제13권 제1호 

(신아시아연구소, 2006), pp. 77〜78. 



68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분쟁 당사자들의 협력 부재와 유엔의 총체

적인 능력과 의지의 부재가 지목되었다.150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대

응책임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극복하고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기타 기관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및 유엔 사무총장 이외에도 앞서 예방

단계에서 살펴본 유엔의 여러 기관들이 대응단계에서도 해당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유엔 인권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분쟁 및 인권 

침해 상황은 안전보장이사회 등 주요 대응 주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다. 재건단계

(1) 재건책임의 내용

재건은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대응단계 이후에 해당 지역의 회복

과 재건 및 화해를 위하여 전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보

호책임은 군사개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

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실질적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

에서 기존의 인도적 개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재건은 사후에 또다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예방

단계적 의미도 갖는다. 대응책임이 종료한 후에는 재건할 책임이 뒤

따른다. 여기에는 분쟁지역의 재건뿐만 아니라 충돌 집단 간의 화해

를 위해 필요한 모든 원조가 포함된다.

150_ 김열수, “유엔 평화강제활동 실패 원인과 실패의 유산,”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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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CISS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개입 이후에는 권한의 이전, 

평화유지와 평화구축이 요구된다. 동 보고서는 재건단계에서의 중요

한 보호 임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재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임무는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이다. 이 단계는 강제적으로 

이주된 민간인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다른 민족들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을 경우 특히 중요시된다.151  두 번째 주요 임무는 안보 분야의 

개혁이다. 치안에 관한 구조의 개혁은 분쟁 후 지역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간인 경찰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152 세 번째는 

무장해제(disarmament), 동원해제(demobilization), 사회복귀(reintegration)

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반영되어 있듯이, 분쟁 후 지역의 평화

와 안정을 위한 첫째 조건은 그 지역의 교전자들을 무장해제하고 사회

에 복귀시키는 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인력을 공급함으

로써 경제 재건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동원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네 번째 보호 임무는 지뢰제거이다. 특히 지뢰제거 임무

는 현재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다. 더욱이 ｢대인지

뢰금지협약｣(일명 오타와 협약)153이 채택되고 발효됨에 따라 지뢰제

거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154  

151_ 2001 ICISS Report, para. 7.42.
152_ Ibid., paras. 7.43〜7.44.
153_ 정식 명칭은 ｢대인 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으로 1997년 12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되었고 1999년 3월 1일 발효하였다.
154_ 지뢰제거는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의 핵심 활동 내용이다. 지뢰방지 및 제거에 관

한 평화유지활동에 관하여는 <http://www.un.org/Depts/dpko/lessons/>. 유엔 지

뢰제거를 위한 일반 활동에 관하여는 <http://www.mineaction.org/>; Ibid.,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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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임무는 전쟁범죄자의 처벌이다. 지금까지 르완다국제형사

재판소(ICTR),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 같은 개별 사례에 따른 

특별 임시 재판소와는 달리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재건의 책임

에 있어 전쟁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국제적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155 

(2) 재건책임 이행 주체

예방단계나 대응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건단계에서도 유엔의 

모든 관련 기관은 분쟁지역의 재건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요청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태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

기도 한다.156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의를 통해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설치 및 파견하는 일이다.157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도 보호책임의 실제 운용에 

관해서 평화유지군을 언급하고 있다.158

전통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이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오직 평

7.48. 참조.
155_ 2001 ICISS Report, para. 7.49.
156_ 예를 들어 수단 다르푸르 사태 회부 (Res. 1593 (2005)), 리비아 사태 회부 (Res. 

1970 (2011)).
157_ 예를 들어 수단 다르푸르 사태 (Res. 1769 (2007)), 아프리카연합(AU)과의 공동평화

유지활동(AU/UN Hybrid operation in Darfur: UNAMID); 리비아 사태 (Res. 2009 

(2011)), 유엔 리비아 지원단(The United Nations Support Mission in Libya: 

UNSMIL) 설치 및 파견.
158_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s.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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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회복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직되

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비무력적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즉, 평화

유지활동은 분쟁당사국의 동의의 원칙, 중립의 원칙, 비강제의 원칙, 

대표성의 원칙, 자발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159 그러나 이

러한 원칙들도 평화유지활동이 60여 년간 발전함에 따라 함께 변화

하여 활동의 범위가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평화강제 활동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보호책임 상의 재건책임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나 비강제의 원칙 

등을 요구하지 않아 전통적 개념의 유엔 평화유지활동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의 이행으로서 평화유지활동이 

무력 사용 등 강제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당사국의 동의나 비강제

의 원칙 등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유지군의 재건 활동으로는 휴전감시, 완충지대지, 침투방지, 

교전당사자 무장해제, 인도적 구호활동지원, 지뢰제거 내란 방지 등, 

정치‧행정적 기능으로서 법질서유지, 정치적 독립지지, 정부수립지

원, 치안유지, 일시적 행정통치, 선거진행 감시, 인권협정이행 확인과 

민간적 차원에서 인도적 자원의 제공, 난민이동 감독 및 지원, 신뢰

구축 조치 지원, 경찰 훈련 등이 있다. 특히 지뢰제거는 2001년 ICISS 

보고서의 재건을 위한 다섯 가지 조치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화유지군의 핵심 활동 내용이다.

159_ M. Goulding, “The Evolution 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1993), p. 455.



72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3. 지역기구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및 2009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호

책임의 내용 중 지역기구를 특정해서 기술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

반적으로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의 한 부분으로 지역

기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기구의 역할은 앞서 논의한 유엔의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즉,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1차적 보호책임의 이행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당해국가가 보호책임 이행에 명백히 실패한 경우

에만 대안적으로 국제적 개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강제 조치를 취할 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

을 공식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역기구 관련 논의 내용 중 상당 부분

이 유엔과 겹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기구만의 특수한 문제들도 

분명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지역기구의 보호책임 이행 관련 역할에 

대해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서 범세계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무척 중요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 및 각종 지역기구와의 

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차원에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AU),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등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데, 최근 수년 동안 유

엔이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하려는 여러 시도 속에서 실제로 매번 지

역기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며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

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부족한 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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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을 필두로 한 국제공동체의 과제이다.160

유엔과 지역기구 간에는 유엔 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연결

고리도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유엔 헌장 제8장은 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먼저 제52조 2항은 유엔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의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기 전에 관련 지역기구에 의해 평화적 방법으

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헌장 

제53조 1항은 유엔 안보리가 자신의 강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적

절한 경우 지역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안보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지역기구가 임무를 수행해야 하

며, 지역기구의 모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관련 활동은 항상 안보

리에 보고되어야 한다(제54조). 물론 이러한 절차 규정들이 실제 관

행상 엄격히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지만,161 그럼에도 유엔 헌장 제8장 

상의 규정들은 보호책임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엔과 지역

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162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주변국 및 관련 지역기구의 입장은 중요하

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이러한 주변국 및 관련 지역기구의 입장을 자신의 결정에 반영

한다. 주변국 및 관련 지역기구는 더 상세한 정보와 주변 상황에 대

한 더 정확한 이해, 그리고 관련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안보리가 구체적 이행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이들의 입장은 중

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양 기관 간의  

160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4.
161_ 박기갑‧박진아‧임예준, 뺷국제법상 보호책임뺸, pp. 184～185 참조.
162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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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합치가 더욱 중요하며 그러한 의견일치가 확보된 경우라야 정치

적 정당성도 더 쉽게 확보된다.163

가. 예방단계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의하면, 개별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자신의 주민을 보호하

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 그러한 범죄 및 범죄 유인을 

예방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바로 이 측면에서 지역기구를 포함

한 국제공동체도 각 국가들이 이러한 예방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장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유엔이 조기경보능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64

예방단계에서의 지역기구의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

를 들어, 국가들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지역기구

가 제공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가 도입한 아프리카 상호점검장치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엄격한 신입회원국 가입 기준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165 

아프리카 상호점검장치는 보호책임 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각국 

정부에 공정한 평가 및 개혁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기구들은 각국 정부들이 자신의 국제조약상 

의무를 확인하고 자국 내에서의 관련 문제점들이 대량인권침해 사태

로 확산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163_ Ibid., para. 6.
164_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 138.
165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2;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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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009년에 설립된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정부 간 인권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역할도 이런 측면에서 기대된다. 동 

위원회는 지역 내 인권 및 보호 기준의 증진,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각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의 추가적인 가입, 

공공 인권교육 강화 등을 그 활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166 보호

책임 관련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기구를 통한 훈련, 교육, 인식제고 

등의 작업들도 필요한데, 특히 경찰, 군인, 사법부, 입법부 등을 대상

으로 한 훈련(training) 등이 필요하다.167 

대량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오래되고 조용하면서

도 가장 효과적인 장치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OSCE가 발칸

에서의 인종적 긴장이 고조되던 1992년에 설립한 소수자최고대표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제도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비밀리에 활동을 수행하는 동 제도는 조기경보 및 조용한 

외교를 통해 관련 국제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줬다.168 특

히 소수자최고대표가 스스로의 관행을 통해 발전시킨 ‘특정국가 권

고’(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 제도는 실제로 인종 분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국가를 고등판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관계 

당국과 대화를 나눈 후 관련국 외무부장관과의 지속적 서신 교환 방

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소수자최고대표는 마케도니아

의 인종 분쟁을 다루기 위해 50회 이상 당해 지역을 방문하여 알바니

166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7.
167_ Ibid., para. 15;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5.
168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8;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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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 소수자에 대한 인종분쟁의 해결에 일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발

트해 국가들(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러시아 

소수민족 보호 및 일부 동유럽 국가들(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내에서

의 헝가리 소수민족 보호를 위해서도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

었다. 소수자최고대표는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재량껏 평가하여 

자신의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대표는 소수자 그룹보다는 책임 

있는 관련 정부와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자신의 권고에 대한 고려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당국에 주기 위해 권고 내용을 초기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조용한 외교’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9

ECOWAS 또한 15개 국가 간 조기경보 및 조기대응시스템을 수립

하여 인간안보에 초점을 두고 지역기구 및 시민사회조직 간의 협력 

속에 활동을 수행 중이다.170

지역기구는 각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수립되고 작동하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분쟁 요

인이 있다 하더라도 무력충돌이 아닌 사법시스템을 통해 분쟁의 해

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71  지역기구는 또한 보다 정확

하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OSCE, AU, ECOWAS 등은 이 분야에서 그 기여도

를 높이 평가받는다.172

169_ Jungwon Park, “The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n Europe,” 뺷국제법학회논총뺸, 제54권 제3호 (대한

국제법학회, 2009), pp. 166〜167, 169〜171, 178〜181.
170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8;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7.
171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47;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6.
172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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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관련 사건 발생 후 ‘대응’하

는 것에 비해 훨씬 비용적으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

들 및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그간 너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위기 상

황에서의 중재 및 대화는 무척 필요한데, 유엔은 최근 AU, ECOWAS 

등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기구가 자신의 중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

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의 다수의  

위기 상황에 대한 중재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173 유엔 헌장 제6장에 

근거한 ‘평화유지군의 예방적 배치’(preventive deployment of peace-

keepers)와 관련 유엔의 역량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기구

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대안으로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

카 상비군(African Standby Force)의 창설은 이 측면에서 매우 유용

할 것이다.174

한편, 관련 지역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지역기구의 유용성이 강

조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 전문능력과 기술의 부족, 지역분쟁에 

오히려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접근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역

기구의 역할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결국은 각국 정부와 지역기구, 그리고 유엔과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

가 서로 잘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

이다.175

173_ Ibid., para. 25;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8.
174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9.
175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4; 박재영, 뺷유엔과 국제기구뺸 (서울: 법문사, 

2007), pp. 548〜549.



78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나. 대응단계

대응단계는 유엔 헌장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강제 조

치) 및 제8장(지역기구)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헌장 제7장 상의 강제 

조치가 물론 대응단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이

는 분명 최후의 수단으로써 보호책임의 기타 내용들에 비해 전체적

으로 그 비중이 절대 크지 않다.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주선

(good offices), 조사(investigation), 사실심사(fact-finding), 중개

(mediation) 등 다양한 평화적 분쟁해결방법들이 헌장 제6장과 제8장

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유엔에서 보호책임을 원용

한 사례들을 보면, 수단, 키르기즈스탄, 예멘, 시리아 등과 관련된 사

항은 모두 평화적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만,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 유엔 헌장 제7장이 원용되었을 뿐이다.176

지역기구는 대응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엔과 정보교환 및 관

련 정세분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77 또한 리비아 

사태에서 안보리가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리비아의 회원 자격

을 정지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178 AU도 군사 쿠데타로 정당하게 

설립된 정부가 전복된 경우 비슷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179

176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0;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52.
177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1.
178_ 유엔 인권이사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79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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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특수한 경우로, 관련 정부가 세력이 미약하거나 불안정하여 

비국가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국제범죄로부터 자국 주민을 효과적으

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완전히 국제공동체의 책임으로 전환된다

기보다는 국제공동체의 측면 지원 차원에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즉, 이는 일면 예방책임단계를 벗어나 일종의 

대응책임 이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 제2기둥에서 제3기둥으로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로 영토

국가의 주권 행사를 여전히 지원하고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

으로 볼 수 있다.180

앞서 살펴봤듯이, 지역기구가 대응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은 유엔 헌장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52조에 규정된 평화적 수

단과 함께 제53조에 규정된 강제 조치도 가능하다. 이 강제 조치에는 

경제적 조치는 물론 무력제재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 

조치들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의 사전 허가가 요구된다.181  대응책임

의 이행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과 동시에,182  

예방단계나 재건단계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

적 수단의 사용보다 강제 조치의 사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며 유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183 비슷한 맥락에서 

180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s. 29, 40.
181_ Ibid., para. 56. 실제 관행에서는 지역기구들이 안보리의 공식적인 사전 허가 없이 

강제 조치들을 자주 취하기도 하였다. Ibid., para. 58. 예를 들어, ECOWAS는 자

신의 정전감시그룹(Ceasefire Monitoring Group: ECOMOG)을 활용해 1990년 라이

베리아에 개입하였고, 1998년에는 같은 방법으로 시에라리온에 개입한 바 있다. 두 

경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사후 추인을 받았다. Jeremy Sarki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frica,”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Vol. 2, No. 4 (2010), p. 375.
182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49.
183_ Ibid., paras. 5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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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184

대응책임의 이행에 있어서도 유엔과 지역기구 간의 협력은 무척 

중요하다. 현재 AU-UN 역량강화 10년 프로그램은 이 차원에서 매

우 의미 있으며 아프리카상비군(African Standby Force) 설립이 실

현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엔과 지역기구와의 협력은 어

쩌면 보호책임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조기경보

능력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하다.185

결론적으로,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나와 있는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되 유엔 헌장의 원칙 및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들의 일방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186

다. 재건단계

지금까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무력충돌이 종식된 지역에서 법치주

의 확립 및 치안유지를 위해 사법기관 및 경찰, 감옥, 사법종사자들

의 조직을 재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개발계

획(UNDP),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 등의 기관들이 주도

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건단계에서의 조치들은 또 다른 분

쟁의 예방 조치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지역기구는 유엔 및 시

민사회 등과 함께 상호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을 위한 협력 및 노력은 관련 지역의 규범적 전통 및 특

184_ Ibid., para. 62.
185_ Ibid., para. 65.
186_ Ibid., para.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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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이 측면에서 관련 지역

기구는 국제적 기준과 지역적 기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87

아직 보호책임 이행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현

재로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보호책임 원칙이 계속 발전하기 위한 가

장 확실한 방법은 유엔과 같은 전(全) 지구적 기구와 지역기구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이다.188

187_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6.
188_ Ibid., para. 44.





Ⅰ

Ⅱ

Ⅲ

Ⅳ

Ⅴ

Ⅵ

보호책임 이행 관련 사례와 국가들의 입장 83

보
호
책
임(R

2P
) 

이
행
에
 관
한
 연
구

Ⅳ. 보호책임 이행 관련 사례와  

국가들의 입장





Ⅰ

Ⅱ

Ⅲ

Ⅳ

Ⅴ

Ⅵ

보호책임 이행 관련 사례와 국가들의 입장 85

1. 보호책임 이행 관련 최근 사례 

본 절에서는 보호책임 이행과 관련한 최근의 사례로서 리비아 사

태와 시리아 사태를 분석한다. 리비아 사태는 이미 종결된 사태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에서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시리아 사태는 2012년 9월 말 현재 진행 중이다. 유엔의 

개입, 즉 유엔의 보호책임 이행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

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두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호책임의 한반도 문제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가. 리비아 사태

(1) 카다피 정권의 예방책임 이행실패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 전 지역에 퍼져간 재스민 

혁명은 중동의 독재체제와 구질서를 뒤엎으며, 여러 국가들에 도미

노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튀니지의 한 노점상이었던 청년 부아지지

의 분신은 중동 지역의 또래 젊은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울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열악한 경제상황 및 생활고 등의 누적된 사회적 불

만이 정치적 폭동의 형태로 비화되어 발전되게 된 것이다. 물론, 재

스민 혁명의 이름 아래 펼쳐진 각 국가별 시위가 동일한 이유, 동일

한 조건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었다. 누적된 사회적 불만, 억압된 정

치적 욕구, 종파적 이해관계, 주변국의 정치 역학 등 실로 다양한 요

소들이 복합하게 작용해 온 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중동의 민주화 운

동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에서 공통된 점은 각 국가별 시위가 각

각의 지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전파성의 측면과 지역 차원의 소규모 

시위가 점차 정권 전체를 겨냥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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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리비아 사태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1969년 이래 40여 년간 지속된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Qaddafi)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 및 폭동으로 시작된 리비아 사태는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노점상 부아지지의 분신으로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인근의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지로 확대되는 과정에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비아는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와르팔라, 주와야, 카다파의 3대 부족이 리비아의 중심을 형성

하고 있다. 카다피는 카다파 부족의 리더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

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40여 

년의 강력한 독재에도 불구하고, 부족 간 갈등은 사회 곳곳에 내재되

어 있었다. 리비아 사태는 카다피 정부의 경제적 무능, 독재, 인근 국

가들에서 발생한 강력한 시위현상, 부족들 간 누적된 불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카다피 대 반(反) 카다피의 대립 전선이 형성됨으로

써 본격화된 것이다. 

리비아 사태는 2월 15일 리비아의 도시 벵가지(Benghazi)에서 발

생한 시민봉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초기에는 1996년 아부살림교도소

에서 발생한 정부군 학살 관련된 유족이 경찰서로 몰려가 항의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유족의 변호사는 경찰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났

지만, 인근 국가들의 시위 소식에 자극받은 리비아 국민들은 지역적 

차원의 시위를 정권반대 투쟁으로 전환시키며, 리비아 전역으로 시

위는 확대되었다. 2월 18일에는 벵가지에 군이 투입되었으며, 동시에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 규모의 시위대가 형성되었고, 총 사망자가 84명

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시위규모는 수만 명 단위로 확대되었고, 2월 

20일 총 사망자 수는 250명을 기록했다. 2월 21일 수도 트리폴리(Tripoli)

까지 확대된 반정부시위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공습은 250명 사망이

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2월 22일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어 



Ⅰ

Ⅱ

Ⅲ

Ⅳ

Ⅴ

Ⅵ

보호책임 이행 관련 사례와 국가들의 입장 87

◦2011.02.15  리비아 사태 발발

◦2011.02.26  유엔 안보리 결의 1970 채택: 경제제재 및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2011.02.27  국가과도위원회(NTC) 설립

◦2011.03.12  아랍연맹, 유엔의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촉구

◦2011.03.17  유엔 안보리 결의 1973 채택: 무력사용 허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2011.03.19  프랑스 등 군사개입 시작

◦2011.03.31  NATO로 군사작전지휘권 일원화

◦2011.08.23  반군, 수도 트리폴리 함락

◦2011.09.16  유엔 안보리 결의 2009 채택: 유엔 리비아지원단(UNSMIL) 설치

◦2011.10.20  카다피 체포 후 사망

◦2011.10.23  국가과도위원회(NTC) ‘리비아 해방’ 공식 선포

◦2011.10.31  유엔 무력제재 공식 종료(유엔 안보리 결의 2016)

◦2011.11.19  카다피 후계자였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 체포

◦2011.11.24  리비아 과도정부 내각 출범

성명이 채택되는 등 이후 국제사회의 개입도 본격화되었다. 

기본적으로 리비아 사태는 2011년 이후 본격화된 중동 민주화 혁

명의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별국가의 예방책

임 실패라는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자가 독재정권에 대한 시민

들의 민주시위라는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

우 실업률 증가 및 경제상황 악화 등 권위주의 정권의 무능한 내치

(內治)라는 측면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중동의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인 튀니지, 이집트의 예와 같이 리비아에서도 오랜 시간 누적

된 문제가 한 순간의 촉발요인(hair trigger)에 의해 시민봉기의 형태

로 발생한 것이다.189 리비아 사태의 진행일지는 아래 <표 Ⅳ-1>과 같다.

 표Ⅳ-1  리비아 사태 일지

출처: 조정현, 뺷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뺸, p. 34를 

수정·보완.

189_ 한동호, 뺷아랍 민주화 운동을 통해 본 북한 체제안정성 전망뺸,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09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1.4.21),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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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의 개입과 그 의의: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 이행 

(가) 리비아 조사위원회190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조치로서 리비아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구성을 들 수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조사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사무총장의 지시,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 등에 의해 구성되는데, 2011년 2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비상회기에서 리비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카다피군에 의해 살인

행위, 강제실종, 고문 등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유

린이 자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반(反) 카다피군(thuwar) 또

한 불법 살해, 임의구금, 고문, 강제실종 등 국제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를 저질렀음을 보고하였다.191 동 위원회는 리비아 과도정

부가 40년 이상 지속된 리비아 내 인권침해와 사법 및 국가제도 붕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 카다피군을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리비아 사태 관련 유엔 조사위원

회는 리비아를 둘러싼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권의 

영역에서 구체적 상황조사를 통해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

고, 공정성(impartiality) 및 중립성(neutrality)의 원칙하에 리비아의 

인권침해 사례를 사실 그대로 조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보

호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190_ 이하의 내용은 이금순‧한동호, 뺷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뺸, 통일정세분

석 2012-05 (서울: 통일연구원, 2012.6), pp. 16～18에서 발췌.
191_ UN Doc. A/HRC/19/6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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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973호에서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 것이다. 관련 부분을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Reiter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ibyan authorities to 

protect the Libyan population and reaffirming that parties 

to armed conflict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take 

all feasible step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ivilians.192

한편, 리비아 사태 이후 “보호책임이 개입의 ‘법적 근거’로 성장했

다”거나 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를 계기로 독재자가 자국민

에 대해 반인륜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국

제법적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보는 등 보호책임을 법적 규범으로 보

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무력사용 허가가 보호책임 논의에 중요한 실제 국제관행을 제공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보호책임이 법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193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사태의 경우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가 개입의 법적 근거 혹은 국

제법적 관행으로 정립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반

면, 구체적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

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시리아 사태에의 개

입의 한계로 인하여 보호책임 논의의 진전보다는 오히려 유엔 안보

리 재편논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논의가 가

속화될 가능성이 있다.194  

192_ UN Doc. S/RES/1973 (17 March 2011). 밑줄은 강조된 것임.
193_ 관련 내용은 이규창,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연구,” p. 152 참조.
194_ 통일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 20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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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비아 과도정부 구성과정: 리비아의 재건책임 이행 

2011년 2월 15일 시작된 리비아 국민들과 카다피 정권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같은 해 2월 27일 리비아의 법무부장관(Mustafa Abdul 

Jalil)을 위원장으로 하는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of Libya: NTC)가 혁명의 정치적 대표임을 선포하였다.195 

이후 3월 5일 국가과도위원회는 자신들의 유일 대표성을 천명하였고,196 

3월 23일에는 지브릴(Mahboud Jibril)을 의장으로 하는 집행부가 구성되

었다. 이후 카다피 정권과의 8개월에 걸친 무력충돌 상황이 종식된 후  

국가과도위원회는 2011년 10월 23일 해방을 공식선언하였다.197 국가

과도위원회는 2011년 10월 선출된 엘 카이브(Abdurrahim El-Keib)를 총리

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 작업에 들어갔으며, 11월 23일 내각 구성을 완

성하고 18명의 각료들이 선서함으로써 현재의 과도정부 구성작업을 

마쳤다.198 과도정부는 헌법 초안 작업을 완성하고 2012년 6월까지 

200명의 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와 기타업무들을 추진

하고 있다. 국가과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1년 3월부터 프랑스를 

필두로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국가과도위원회를 공식 승인하였으며,199 

195_ “NATO overlooks dawn of conflict in Libya through own fault-Rogozin,” 

ITAR-TASS, 2011년 7월 15일, <www.itar-tass.com/en/c53/ 186440_print. html> (검색

일: 2012.5.9).
196_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ntclibya.org> 참고.
197_ “Libya’s new rulers declare country liberated,” BBC NEWS, 2011년 10월 23일, 

<www.bbc.co.uk/news/world-africa-15424101> (검색일: 2012.5.9).
198_ “Libyan interim government sworn in,” Reuter, 2011년 11월 24일, <www. 

reuters.com/article/2011/11/24/libya-government-idUSL5E7MO3NT20111124> 

(검색일: 2012.5.9).
199_ 대한민국은 2011년 8월 23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가 리비아 국민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통치기구임을 확인”하였

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11-705호(20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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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국가과도위원회를 2011년 제66차 회기에서의 리비아 국

가 대표로 공식 인정하는 표결을 통과시켰다.

(4) 유엔의 리비아 재건 참여: 유엔의 재건책임 이행 

국가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리비아의 재건과 관련하여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9월 16일 결의 2009를 통하여 ｢유엔 리비아

지원사절｣(UN Support Mission in Libya: UNSMIL)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200 이는 유엔 헌장 제7장의 조치의 하나로 헌장 제41조

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른 UNSMIL의 임무는 ① 공공안전

을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증진시키며, ② 정치적 합의와 국내적 

화해를 조성하고 헌법제정 및 선거관련 절차에 착수하는 것, ③ 현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구들을 강화하는 등 국가 권위를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를 복구하며, ④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과도기의 사법정

의(transitional justice) 확보를 지원하고, ⑤ 경제회복 이행에 필요

한 조치들을 취하며, 그리고 ⑥ 다자 또는 양자적 주체들이 요구하는 

지원책들을 타당한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다.201 위 결의에 따라 2011년 

10월 31일부터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Resident and Humanitarian Coordinator)인 이안  

마틴(Ian Martin)을 대표로 하는 43명의 팀이 파견되었으며, 2012년 

1월 현재 총 65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는 2012년 3월에 결의 2040호를 통해 UNSMIL의 임무를 확대하여 

리비아의 민주적 이행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과 선거제도 

및 헌법제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도 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기

200_ UN Doc. S/RES/2009 (16 September 2011), para. 12.
201_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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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 방지 및 생화학무기, 핵무기 관련 협약의 이행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련 유엔기관과 협력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1년 11월, 201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UNSMIL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였다.202 이 보고

서에 따르면 우선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과도위원회의 선거

법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동 초안 작성의 전 과정에 UNSMIL이 참여

하여 인권, 과도기의 사법정의 및 여성참여 등의 관점에서 논평하고,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선거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 경험을 공유

하였다고 한다.203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은 선거와 민주주의, 

굿거버넌스의 기초에 관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30명의 민간

인들을 훈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주요 활동으로는 

불법구금과 관련하여 리비아 과도정부 및 법무부가 구금시설을 확실히  

통제하고 구금자와 관련한 절차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담당자 훈련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권운

동가의 능력배양에도 관여하여 시민사회의 의식고양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204 

UNSMIL의 임무수행에는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방법

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비아 국경에서의 불법이민을 방지

하기 위해 UNSMIL 주도로 구성된 소그룹에는 유엔난민최고대표

(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무

장해제와 관련해서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인지뢰와 관련한 기금마련에는 유엔지뢰대책기구(UNMAS)가, 

202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Support Mission in Libya, 

UN Doc. S/2011/727 (22 November 2011), UN Doc. S/2012/29 (11 January 2012).
203_ UN Doc. S/2012/29 (11 January 2012). paras. 21～22. 
204_ Ibid., paras. 2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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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와 관련한 어린이 교육에는 유니세프(UNICEF)가 활동하고 있

다. 이외에도 국제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World Bank)등 다수의 기구들이 UNSMIL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UNSMIL은 처음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으나, 이

후 두 차례에 걸쳐 임무수행기간이 연장되어 현재는 2013년 3월까지 

지원활동을 하게 되었다.205 

나. 시리아 사태 

(1) 시리아 사태의 발생원인과 진행상황 

시리아 사태의 발생원인은 2011년 시작된 중동 민주화 혁명의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위 관련, 시리아 정부의 

예방책임 실패라는 관점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이미 내포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시리아는 1970년 전임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사드(Hafez al-Assad)가 권력을 쟁취하였고, 2000년 그의 아들 바

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가 권력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 현 알 아사드 대통령의 제2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40년 

이상 이어져온 아사드 가문의 독재통치는 아사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2012년 3월 15일 사태 발발 1년을 맞이한 시리아 사태

는 시리아 정부의 자국민 유혈진압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개입 

논의를 야기하게 되었다. 

시리아 사태는 시리아의 남부 도시 데라(Deraa)에서 지역주민들이 

14명의 어린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어린이들

205_ UN Doc. S/RES/2022 (2 December 2011), para. 1; UN Doc. S/RES/2040 (12 

March 2012),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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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의 슬로건이었던 “국민은 정권

의 붕괴를 원한다”라는 문구를 낙서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고문당

했다고 알려졌다. 초기에 시리아 국민들은 아사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자유 등의 가치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부

군의 발포가 이어지고, 시위가 폭력적 양태로 발전하면서, 시민들은 

아사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게 되었다.

최초의 시위는 2011년 1월 26일 발생했으며, 2011년 3월 시리아의 

도시 데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는데, 시위

자들은 전임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사드의 동상을 부수고, 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초상화를 불태웠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반정부 

시위는 비슷한 형태를 띠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206 2011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정부군이 ‘자유시리아군’(Free Syrian Army)

의 이름으로 조직되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였다.207 시리아 사태

는 이렇듯 40여 년의 독재기간 동안 축적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폭발적으로 반응한 결과였다. 특히, 시리아 국민들은 인근 

국가에서 진행된 민주 혁명에 대한 소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시리아국가위원회(Syrian National Council: SNC)와 같은 반정부단체

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조직화된 반정부운동을 전개하였다.208

시리아 정부군은 이러한 반정부 시위에 즉각 반응하며, 유혈진압을  

206_ Amelie Rives, “Art and Revolution: the Syria Case,” Near East Quarterly (24 

March 2012), p. 1. 
207_ 시리아 반정부군은 일반적으로 수니파(Sunni) 무슬림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군은 

시아파(Shiite) 무슬림의 한 분파인 알라위(Alawi)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종파적 역학관계로 인하여, 시아파가 지배적인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 등은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208_ 시리아국가위원회는 시리아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수니 무슬림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시리아 내에서 크리스챤 및 알라위 종파 등과 대결구도를 형성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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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였다. 2011년 3월 시위 초창기부터 정부군은 반정부군에 대한 

유혈진압을 시작한 이래 이어진 5월에도 바니야스(Baniyas), 하마

(Hama), 홈스(Homs) 등지에서 유혈진압한 바 있다. 2011년 5월 중순  

기준으로 사망자의 수는 1,000명에 육박하였다. 시리아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으며, 2012년 전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유엔·아랍

연맹 시리아 특사(Joint UN-Arab League Envoy to Syria)로 파견되어, 

3월에 아사드 대통령을 접견하여 정부군의 철수를 포함하는 휴전을 

제의하였으며, 4월 12일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양측의 충돌은 다시 재개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훌라 학살’(Massacre in Haula)로 알려진 대규

모 집단학살이 발생하여 어린이 49명, 여성 34명 등 총 108명의 인원이 

살상되었다. 이어진 6월 21일에는 하루 사망자로서는 최대 규모인 

17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시리아 사태 관련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리아 사태는 2012년 6월 기준, 약 15,000

여 명의 희생자를 내었으며, 125,0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2년 8월 25일 기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서는  

시리아 사태 발발 이후 하루 최대 사망자 수인 440명이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사망자 수는 25,000명에 육박하였다.209 9월 10일 기준, 

시리아인권관측소(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SOHR)는 

사망자 수가 27,000명을 넘어섰다고 보고하였다.210 최근 9월 26일에

는 최소 34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으며,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총 

사망자 수가 9월 말 기준 30,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211 

209_ 뺷조선일보뺸, 2012년 8월 27일. 
210_ 뺷연합뉴스뺸, 2012년 9월 10일.
211_ 뺷조선일보뺸, 2012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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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시리아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

다. 구체적으로 2011년 3월 22일 유엔과 유럽연합이 시리아 정부를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2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시리아 경찰의 

실탄 사용을 비난하였으며, 특히, 4월 22일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최

소 88명이 사망함으로써, 시리아 사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3일 후인 

4월 25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는 시리아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4일 

유럽연합은 시리아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7월 

13일 미국 백악관은 알 아사드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정당성을 상실

했음을 주장했다. 

유엔이 2011년 10월 2일 시리아 사태에 대한 본격개입을 발표한 

이래, 안보리에 회부된 시리아 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

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2년 2월 3일과 4일 양일

동안 시리아 사태가 악화되고, 시위 거점 도시인 홈스에서의 정부군 

유혈진압으로 인하여 26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음에도 불

구하고, 2월 4일에 유엔 안보리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

하여 결국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리아 사태가 악화

되면서 이에 국제사회의 여론도 거세져 중국과 러시아도 무조건 반

대만은 할 수 없었고, 2012년 3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성명서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212 이후 시

리아 사태는 진정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으며, 성명서 통과에도 불

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시리아 

관련 유엔결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2_ UN Doc. S/PRST/2012/6 (21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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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8월 6일에는 알 아사드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인 리

아드 히자브(Riad Farid Hijab) 총리가 인근 요르단으로 망명하는 등 

알 아사드 정권의 균열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213 이는 이미 알 아

사드 정권에 등을 돌린 수십 명의 군장성, 장교, 해외 파견 대사들의 

사례와 동일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에 대한 총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9월 기준, 유엔난민기구(UNHCR)

의 집계에 따르면, 시리아 사태로 인한 난민의 숫자는 요르단, 터키, 

레바논, 이라크에 각각 8만 5천 명, 7만 8천 명, 6만 7천 명, 2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리아 내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의 숫자도 12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리아 사태와 관련된 집단학살 및 반인도범죄의 성립여부는 분명하

다고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시리아 사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해 

있다. 2012년 8월 31일 코피 아난 특사의 임무가 종료되면서, 라크다

르 브라히미(Lahkdar Brahimi) 신임 유엔·아랍연맹 공동 특사가 임

명되긴 했지만, 신임 특사 또한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기보다 비

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브라히미 특사는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도 

시리아 사태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등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각국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국제사회의 효율적 개입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213_ 뺷조선일보뺸, 2012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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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시리아 사태 발발 

◦2011.03.24  2만여 명의 시위에 대한 정부군 발포로 100여 명 사망 

◦2011.04.28  시리아 결의안 무산 

◦2011.05.10  유럽연합, 대 시리아 제재 발표 

◦2011.05.24  미국, 대 시리아 제재 발표

◦2011.08.18  미국 등 서방국가 아사드 대통령 하야 요구 

◦2011.10.04  러시아, 중국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 행사 

◦2011.11.12  아랍연맹, 시리아 회원국 자격 박탈 

◦2011.12.26  아랍연맹 감시단 시리아 도착 

◦2012.02.04  러시아, 중국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 행사 

◦2012.02.16  유엔 총회 결의 채택: 아사드 대통령 하야 

◦2012.03.21  유엔 안보리 성명서 채택: 시리아 사태에 대한 인도적 지원 

◦2012.04.14  유엔 안보리 결의 2042호 채택: 비무장감시단 시리아 파견 결정 

◦2012.04.21  유엔 안보리 결의 2043호 채택: 감시단 규모 300명으로 증원 결정

◦2012.06.20  사망자 15,000여 명 기록

◦2012.08.19  비무장감시단 활동 종료

◦2012.08.25  하루 최대 사망자인 440명 기록, 총 사망자 25,000명 기록 

◦2012.08.31  코피 아난 특사 임무 종료

◦2012.09.01  라크다르 브라히미 특사 임무 시작

 표Ⅳ-2  시리아 사태 일지

출처: 관련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

(2) 시리아 사태의 복합성과 국제사회 개입논의의 한계 

시리아 사태는 리비아 사태와는 달리 국제공동체의 개입이 효과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리아를 둘러싼 정치적·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리

아는 리비아와 달리 시아파 정권인 이란과 레바논의 지지를 받으며,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첨예한 곳이기 때문에 보호

책임 관련, 리비아와 다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러시아는 

리비아 사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소멸될 것을 우려



Ⅰ

Ⅱ

Ⅲ

Ⅳ

Ⅴ

Ⅵ

보호책임 이행 관련 사례와 국가들의 입장 99

하며, 이러한 우려를 이번의 시리아 사태에 투영하고 있다. 이밖에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을 경험했던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 ‘시아파 

초승달 연대’의 한 축을 구성하는 이라크 또한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력이다. 또한 세계 7위 규모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리비아

와는 달리, 시리아에는 석유가 별로 없다. 지정학적으로 시리아는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개입은 

리비아 사태와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또한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개입을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안보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인식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리아는 중

동 지역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서 시리아의 불안정은 레바논과 이스

라엘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리아-이란의 밀접한 연계성은 

중동 지역 시아파 무슬림들의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214

국제사회가 시리아에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로써 리비

아가 사막도시가 많아 상대적으로 공습을 통한 민간인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면, 시리아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많아 민간

인 희생 우려가 높다는 점, 시리아의 경우 튀니지, 이집트 등과 달리 

군부와 정부의 유착 관계가 강하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의 경우 공공연히 반미를 표방해 온 아사드 정권의 몰락이 미국의 대

중동정책에 있어서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세력 구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은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으로 번질 우려가 더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

214_ “Guide: Syria Crisis,” BBC NEWS, 2012년 4월 9일, <www.bbc.co.uk/news/world- 

middle-east-13855203?print=true> (검색일: 2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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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5 이러한 지정학·지경학적 요인 외에도 현 시리아 사태의 구도

가 리비아 사태와는 달리 반정부군의 연합이 약하다는 점, 반정부세

력과 알 카에다(Al-Qaeda)의 결탁 가능성 등 서방의 개입을 저해하

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216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217와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리비아 사태와 달리 시리아의 경우는 국제

사회의 개입논의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금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 개입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세

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에게 지난 6월 제네바에서 합의된 시리

아 협의안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클린턴 장관

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

다.218  이러한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 차이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둘

러싼 강대국 간의 이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리아 사태의 

효율적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215_ 현 중동 정세는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한 ‘시아파 초승달  

지대’(Shiite crescent)와 터키와 걸프 왕정을 중심으로 한 친미 수니파(Sunni) 세력

의 대립으로 파악된다. 인남식, 뺷최근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역학관계뺸, 주요국제문

제분석 2012-07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4.6), pp. 9～11.
216_ 통일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 2012.5.17).
217_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관련 결의에 세 번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시리아 사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실정으로 볼 수 있다. 
218_ 뺷연합뉴스뺸, 2012년 9월 10일. 코피 아난 특사 재임 시절인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시리아 사태 해결 관련 국제회의에서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 등이 담긴 가이드

라인이 발표된 바 있다. 원칙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는 

구체적인 실행전략 관련, 매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사드 정

권의 실질적인 하야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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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리아 사태와 보호책임: 원칙과 한계 

시리아 사태는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보호책임 원칙의 적용 및 한계라는 두 개의 명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리아 사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현

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시리아 사례 관련, 보호책임 원칙에 대한 구체

적 평가 및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나, 지금

까지의 경과를 바탕으로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사태의 경우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

의가 개입의 법적 근거 혹은 국제법적 관행으로 정립되는 데 있어 결

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반면, 구체적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현재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는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논의 가운데 시리아 사례

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리아 사

례의 성패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논의의 향

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리아 사태는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 논의의 원칙과 이행

에 있어 한계를 보여준다. 보호책임 원칙은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현실 국제정치에서 아직은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국제관계에서 여전히 주권은 인권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시리아 사태

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개입의 다양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

제공동체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

여, 여전히 시리아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향후 보호책임 

이행을 위하여 국가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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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앞에서 제시된 보호책임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시리아 사태

의 함의에 덧붙여 시리아 사태는 아직 진행형이므로, 사태의 진행과

정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리아 공군조종사의 요르

단 망명, 전투기 격추로 인한 터키와 시리아의 충돌 가능성 등 시리

아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점철

되고 있기에, 시리아 자국 내 인권유린 상황과 더불어 시리아를 둘러

싼 외부 안보환경의 변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리아 사태를 조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 내·외부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 속에 시

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개입과 보호책임 적용 논의가 어떠

한 시점에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사태의 진전과 아울러 지속적

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다. 평가 및 시사점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 및 실제사례에의 적용은 현재 시리아 사태의  

악화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호책임 

논의가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남수단, 예멘 등  

아직도 보호책임 규범이 주요하게 적용되고 활용되는 사례는 존재하

고 있다.219 오히려, 보호책임 논의와 그 이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시리아 사태의 복잡성과 난이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219_ Alex Bellamy, Sara Davies, Luke Glanville 등 보호책임 전문가들은 언론이 시리아 

사태의 악화를 계속해서 부각시켜, 보호책임 원칙이 리비아 사태 이후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실은 시리아 사태에서도 보호책

임 이행 관련, 아랍연맹의 중재, 유엔 감시단 파견 등 지속적인 노력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리아 이외에 남수단, 예멘 등 보호책임 논의가 지속적으로 적용

되는 사례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필자와의 인터뷰,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26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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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 논의는 활발히 진행중이다. 특히, 현재의 논의동향은 예방, 

대응, 재건의 세 요소 중 예방(prevention)에 집중되고 있으며, 집단

학살 및 살상(genocide and mass atrocities)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

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system)을 통해 보호책임과 연관되는 

범죄발생의 여러 정황들(indicators)을 식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비아 및 시리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보호

책임 논의 및 이행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총체

적인 한계점과 지향점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국가들의 입장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논의는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진행형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는 주권의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호책임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적 세계질서 편성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보호책

임의 논의와 이행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관철하는 정치화의 도구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호책임 이행 관련,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여러 국가가 존재한다.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하면, 보호책임 논의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 

태도, 정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5년 이전 국가들의 입장은 

보호책임이 1990년대의 인도적 개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경계의 태도가 주류였다고 한다면, 2005년의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

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다소 완화되었다. 정상회의의 합의에도 불구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보호책임 논의의 이행 문제는 여전히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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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0 안보리 결의 1674호 이후, 수단 다르푸르 사태 관련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706호와 전쟁 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2009년의 결의 

1894호에서만 보호책임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보호책임 

이행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221 

보호책임 원칙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6년 12월 다르푸르 사태 관련해서 파견한 

고위급대표단(High-Level Mission) 보고서 관련 국가들의 반응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대표단의 접근을 제한한 수단 정부가 다르

푸르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명백히 실패(manifestly failed)

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공동체가 보호책임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명백하고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2005년 정상회의 합의 이후 

유엔 관련 보고서에서 보호책임 원칙이 적용된 첫 보고서로 기록되

었다.222  하지만 국가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수단, 알제리, 파키

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국가들은 보고서

의 정통성(legitimacy)을 의심하고 비판하였는데, 비판의 초점은 인

권이사회가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권위(authority)를 가진 기관이 아

니라는 점, 인권이사회가 대표단에 위임한 임무 가운데 보호책임 원

칙은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223 중국과 러시아 또한 이들 국가

들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였는데, 이러한 비판의 본질은 보호책임 원

칙 그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보호책임과 관련될 수 있는 사례

가 발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절차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국가

220_ 2005년 정상회의 문서 도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유엔 안보리 결의 1674호가 

채택되었다. 결의 1674호는 보호책임과 관련된 정상회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221_ Alex J. Bellamy, Global Politics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From 

Words to Deeds (London: Routledge, 2011), pp. 28～31. 
222_ Ibid., p. 30.
223_ Ibi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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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견 표출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서구, 비서구, 중간지대 국가들로 나누어 살펴보

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서구 국가 

보호책임 원칙 이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인권이사회 파견 대표단 보고서에 대한 비판에 대

응하여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은 보호책임 원칙을 옹

호하는 입장이었음에서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224 

미국의 유엔주재 대사인 수전 라이스(Susan Rice)는 지난 2월 시

리아 관련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역겹

고(disgusted), 어처구니없는(outrageous) 결과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225 7월의 결의안 거부의 경우에도 라이스 대사는 개탄스러

운(deplorable)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226 유엔 안보리에서

의 미국 대표의 발언을 볼 때, 보호책임이라는 명시적 단어를 사용하

지는 않았지만,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개입을 적극 지지

224_ Ibid., p. 31. 이러한 서구 국가들의 움직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일부 

남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이 동조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추세이다. 잠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등 국가들은 대표단 보고서의 정통성(legitimacy)을 인정하고, 보호책

임 규범 적용을 위한 진전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25_ “Syria Veto ‘Outrageous’ Says U. N. Envoy Susan Rice,” NPR, 2012년 2월 5일, 

<www.npr.org/2012/02/05/146424981/un-ambassador-susan-rice-fumes 

-at-syria-veto> (검색일: 2012.8.22). 
226_ “Russian, Chinese Veto of Syrian Resolution ‘Deplorable,’ Rice Says,” IIP 

Digital, 2012년 7월 20일, <www.iipdigital.usembassy.gov/state/english/article/2012/07/ 

201207199363. html#axzz24nnEatKf> (검색일: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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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국, 러시아의 반대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책임 논의 및 이행에 있어서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및 학계

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호주 정부의 보호책임 논의에 대

한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227 호주는 영연방의 일원이라는 전통적 

서구 국가적 정체성과 지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라는 정체성 

속에 인간안보 등 비전통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유엔 보호책임 특별보좌관인 에드워드 럭(Edward Luck) 박사가 주

축이 되어 2008년 퀸즈랜드대학에 보호책임 아시아-태평양 센터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가 설립되

고 정부가 지원하는 등 호주의 경우 현재까지도 보호책임 규범의 확

장과 전파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비서구 국가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 및 실제사례에의 적용은 현재 시리아 사태

의 악화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해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내에서 시리아 관련 결의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써 보호책임 논의가 시리아 사태에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입장은 보호책임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특정한 사례에 적용되는 여부에 대한 이견 표출이라고 정리할 

227_ 일반적으로 국제규범이 확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정부 외 시민사회 및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규범의 확산과정에 대한 논문으로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Autumn 1998), pp. 887～

917;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관한 저작으로 Margaret E. Keck 

and Kathryn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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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28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하지만 보호책임의 규범과 이행의 측면에서는 모호한 태도

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보호책임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신중성’이

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보호책임 논의에 동의를 표하나, 국가의 보호

책임이라는 첫 번째 기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대응이라는 보호책임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강조하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기인하는 

대외정책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 중국

은 신중성, 평화적 수단 선호, 유엔(안보리)의 권위 강조, 지역기구의 

역할 지지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2011년의 리비아 사

례에서 중국은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 주권침해 여부에 대한 신중

성, 군사적 수단의 억제, 안보리 결정 내의 행동 조치, 지역기구(AU)

의 역할을 강조하였다.229 또한 중국은 보호책임 규범 이행과 관련

하여 관련국 동의 없는 군사력 사용의 제한이라는 기반 위에 동의에 

기반하여 민간인 보호를 추구하는 평화유지(peacekeeping)와 연관시

키려는 전략적 입장을 취해왔다.230  

228_ Griffith Asia Institute의 Alex Bellamy 박사에 의하면 보호책임 원칙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는 이미 2005년의 정상회의 문서에서 그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행 관련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서 국가들의 이견이 표출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보호책임 논의에 대한 국가들의 상반된 견해 및 현 시리아 

사태의 어려움은 보호책임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례에 보호

책임 원칙이 적용될지의 여부와 관련된 이행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와의 인터뷰,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26 July 2012). 
229_ Liu Tiewa, “China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Maintenance and Change of 

Its Policy for Intervention,” The Pacific Review, Vol. 25, No. 1 (March 2012), 

pp. 153〜173. 
230_ Sarah Teit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hina’s Peacekeeping Policy,”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18, No. 3 (June 2011), pp. 29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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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도 중국과 대동소이하다. 지난 2월 시리아 상황에 대

한 유엔 결의안 채택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시리아 관련 

결의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반군에 유리한 입장을 취

하고 있다는 점과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23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리아 사태 해결과 이와 

관련된 민간인 보호 및 보호책임 규범 적용에 있어 러시아는 보다 신

중한 입장이며,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현 알 아사드 정권을 교체하

려는 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러시아는 시리아 사

태가 즉시 해결되어야 함에는 동의하나 방법론 차원에서 서구 국가

들이 정권교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232 

다. 동남아 국가

보호책임 원칙 관련 아세안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조건

부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국가들

의 보호책임에 대한 입장은 전적인 지지를 보이기보다는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한편,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 

이후 2009년 총회에서의 논쟁을 통해 보호책임에 대한 각 국가들의 

입장이 명시화된 바 있다. 특히, 2009년의 총회 논쟁 이후 보호책임 

원칙에 대해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의를 표하였으며, 그 

231_ “Russia, China veto U.N. draft backing Arab plan for Syria,” Reuters, 2012년 

2월 4일, <www.reuters.com/article/2012/02/04/us-syria-idUSTRE80S08620120204> 

(검색일: 2012.8.21). 
232_ “Security Council Fails to Adopt Draft Resolution on Syria as Russian 

Federation, China Veto Text Supporting Arab League’s Proposed Peace Plan,” 

Press Release, SC/10536 (4 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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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안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을 표출하였다.233 

2009년 논쟁에 참여하지 못한 태국의 경우를 보면 특히 남쪽의 분

리주의 운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하여 보호책임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태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 상황이 국제화되어 외부 세력이 국내 상황

에 개입하는 데 대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태국 정부의 입장은 보

호책임 규범의 세 번째 기둥인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미온적 태도

로 귀결되고 있다. 태국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보호책임의 일반적 

규범에는 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민간인 보호를 위한 평화유

지군 및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호책임의 세 기둥 중 세 번째 부분인 국제사회의 ‘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특히, 외부 세력의 군사력 사용을 통한 개입의 부

분이다.234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보호책임 논의가 자칫, 자국의 안

보이익과 배치되고, 도리어 서방국가의 개입을 합리화하는 논의가 

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여러 아시아 국가의 지도

자들에게 보호책임 논의 이행의 방점은 예방 차원보다는 개입 차원

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도 보호책임 논의의 기본

적 원칙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호책임이 규정하는 네 가지 범죄인 집단학

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233_ 이신화, “보호책임(R2P)의 원칙과 이행: 발전적 적용의 가능성 및 동아시아의 관점,” 

pp. 35～53. 2009년 R2P논쟁에 참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북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의 11개국이었다. 
234_ Keokam Kraisoraphong, “Thailand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cific Review, Vol. 25, No. 1 (March 2012),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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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므로, 보호책임 규범의 집행자이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가가  

규범의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235 

결론적으로 보호책임 이행 관련 중간지대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보호책임 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하나 자국의 이익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 북한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 ‘자주권’을 강조한다. 2012년 4월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236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

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

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

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

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

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위와 같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의 국제법교과서와 2002년 

235_ Lina Alexandra, “Indonesia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cific 

Review, Vol. 25, No. 1 (March 2012), pp. 51～74. 
236_ 북한의 1972년 헌법(제16조)도 현행 헌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1992년 헌법

(제17조), 1998년 헌법(제17조), 2009년 헌법(제17조), 2010년 헌법(제17조)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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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국제법사전 등 북한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37 최근 발

표된 북한학자의 글에서도 “공정한 국제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

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이 철저히 옹호실현되는 관계“라며 자주성

을 강조하고 있다.238  

이상과 같이 대외관계에서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볼 때 보호책

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도적 간

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호책임에 대해서도 별

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국제법사전은 인도적 간섭을 

설명하면서 “제국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진보

적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주

장”이라면서 “인권존중을 위한 국가들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국가자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들의 내정간섭의 구실

로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239 또한 최

근 발표된 북한학자의 글은 비록 보호책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민주화’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

다. 다시 말해 북한학자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이라크 사태를 예로 

들면서 “서방국가에서 말하는 ‘민주화에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논의

는 전 세계를 서방식 자본주의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책동을 미화분식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하며, 또한 “민주화에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론의는 철

두철미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여러 나

237_ 김찬규‧이규창, 뺷북한국제법연구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pp. 118～120.
238_ 리성혁, “자주성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뺸, 

제58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p. 87.
239_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뺷국제법사전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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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의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책동을 변호하는 반동론적 논의”라

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240 실제에 있어서도 중동의 민주화 도미노 

시위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지난 2011년 2월 하순 “복잡한 국제정세

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

은 2011년 1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번진 민주화바람

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241  

한편, 위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보호책임 관련 유엔 결의에서 

북한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책임

과 관련된 북한의 투표기록은 없다. 보호책임을 명시한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 1973호를 비롯하여 리비아와 관련한 일련의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되기는 하였지만242 이 결의들은 모두 유

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표결절차를 통해 채택되었다. 북한은 유엔 안

보리 이사국이 아닌 관계로 관련 투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시리아 

관련 유엔 총회 결의에서 북한이 반대하기는 하였지만 이 결의들은 

시리아 내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것들로서 보호책임의 이행문제를 직

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243

240_ 최주광,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합리화하는 ≪민주화에로의 이행방식≫

에 관한 론의의 반동적본질,”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뺸, 제58권 제1호 (김일

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pp. 123, 126. 
241_ 이규창,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법제처, 뺷2011년 남북법

제연구보고서뺸 (서울: 법제처, 2011), pp. 252～253 참조.
242_ UN Doc. S/RES/1973 (17 March 2011); UN Doc. S/RES/2009 (16 September 

2011); UN Doc. S/RES/2016 (27 October 2011); UN Doc. S/RES/2022 (2 

December 2011).
243_ UN Doc. A/RES/66/176 (23 February 2011); UN Doc. A/RES/66/253 (21 

February 2012); UN Doc. A/RES/66/253B (7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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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바, 보호책임 이행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은 각기 

상이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보호책임 이행 관련, 국가들의 중지를 모

으고, 더욱 효율적인 보호책임 이행 전략을 확보하는 데 있다. 리비

아 사태에서의 성공과 시리아 사태에서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보호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이행전

략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사례의 단기·장기 및 개별적·

구조적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책임 원칙의 틀에서 재해석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의 틀을 국제사회의 각 국가

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보호책

임 규범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체제전환(regime change)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일부 국가 및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

략이 필요하다. 

보호책임 이행 관련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은 규범과 현실 간의 간

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

에게 있어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 적

용은 서구국가들에 의한 일방적 무력사용의 가능성이라는 위협감을 

일정 부분 조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보호책

임의 이행에 있어 전통적 국가주권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권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보호책임 논의와 이행이 야기하는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국가별 NGO 및 시민사회는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

키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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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만, 향후의 논의를 위하여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각 지역별, 각 

국가별로 규범의 해석과 적용, 시민사회와의 관계, 각 지역기구와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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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 내지는 북한 붕괴 시 보호책임의 이행이 현실적

으로 문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군부와 군부, 또는 군부와 당

료 사이의 권력투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내지는 주민

봉기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244  이는 보호

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 특히 인도에 반한 죄로 이어질 수 있

다. 이와 같은 대량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인권의 일

반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보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라는 시각에서 보호책

임의 이행을 접근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 보호책임의 이행주체를 

1차적 주체로서의 주권국가와 2차적 주체인 국제공동체로서 유엔과 

지역기구의 이행 조치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적 주체로서의 주권국가와 2차적 주체인 유엔과 지역기구 순으로 북

한주민 보호를 위한 보호책임 이행 조치들을 살펴본다.

북한주민들을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1차

적 주체는 북한이다. 아울러 북한주민 보호책임의 1차적 주체로

서 중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인 탈북자들이 중

국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보호책임 이

행 문제를 살펴본 후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보호책임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한편, 보호책임이 예방책임과 대

응책임, 재건책임으로 구분되므로 본 장에서도 재건책임까지 다루어

야 하나 본 장에서는 예방책임 및 대응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45

244_ 급변사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다루는 것은 이 글의 연구 목적에서 벗어나므로 구

체적인 분석은 생략한다.
245_ 재건단계에서의 개별 주권국가와 유엔, 지역기구의 책임(이행 조치)은 본 보고서 

제3장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리비아 사태 이후의 재건과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4장 제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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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한 과제

북한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한 과제는 북한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제 차원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차원에서

는 북한 당국이 예방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을 이행하

고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야 하며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신의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

은 북한 당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인권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

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국제 차원에서는 보호책임의 2차 주체인 

국제공동체가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 상의 책무가 있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가. 북한의 국내법 이행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준수

보호책임의 대상범죄가 되고 있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인종

청소, 전쟁범죄와 많은 관련이 있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는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수용 등으로 대표되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

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헌법은 법에 근거하

지 않는 북한주민의 구속과 체포를 금지해 오고 있다. 2012년 4월 개

정된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

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9조). 북한 형사소송법도 북한 헌법과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되

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속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77조). 특히 북한 형사소송법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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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조항에 걸쳐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피의자

에 대한 심문과 관련하여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7조). 또한 “증인은 심문하는 경우에도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9조). 그리고 북한 형법

은 법일꾼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제253조), 불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제252조)을 부과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246 그러나 북한의 형사법은 개인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주의체제를 보

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군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247 실태에 있어서도 포고형태에 의한 공개처

형의 집행, 집결소‧구류장‧노동단련대‧교화소 등 각종 구금 및 교정

시설에서의 자의적 구금 및 고문,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수용 및 처벌 등이 자행되고 있다.248 

한편, 북한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있어 매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의 6대 인권조약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

246_ 김수암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2뺸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93〜94.
247_ 이규창‧정광진, 뺷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27〜28 참조.
248_ 자세한 내용은 김수암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2뺸, pp. 61〜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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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약 명 채택 및 발효연도 북한 가입일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채택: 1948.12.09
발효: 1951.01.12

가입: 1989.01.31
발효: 1989.05.0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1966.03.07
발효: 1969.01.04

미가입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1966.12.16
발효: 1976.01.03

가입: 1981.09.14
발효: 1981.12.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1966.12.16
발효: 1976.03.23

가입: 1981.09.14
발효: 1981.12.14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

채택: 1968.11.26
발효: 1970.11.11

가입: 1984.11.8
발효: 1985.02.06

인종차별범죄의 억제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1973.11.30
발효: 1976.07.18

미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1979.12.18
발효: 1981.09.03

가입: 2001.02.27
발효: 2001.03.29

고문방지협약
채택: 1984.12.10
발효: 1987.06.26

미가입

아동권리 협약
채택: 1989.11.20
발효: 1990.09.02

비준: 1990.09.21
발효: 1990.10.21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채택: 1998.07.17
발효: 2002.07.01

미가입

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보호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내법 규정과 기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규정을 준수하며, 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한 목소

리를 내야 한다.

 표Ⅴ-1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현황

출처: 유엔의 조약정보사이트 <http://treaties.un.org/pages/Participationstatus.aspx> 

참조하여 작성(최종검색일: 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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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은 인권 문제에 있어 보편성보다는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249 최근 발표된 북한학자의 한 논문에서도 

인권 문제는 각 국가들의 문제라면서 인권 문제의 국제적인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인권보장의 주체는 철저히 매개 나라들의 정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하며 그것을 해당 국가의 정

책과 결부시키게 되는 것이다.”250

또한 위 북한학자는 국제인권조약의 강제력을 부인하고 건의적‧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학자의 입장은 어느 한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규범과 규정에는 일부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규범과 규정

들은 건의적,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인권보장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주는데 그치고 있다.”251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인권조약이 법적 규범력을 갖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북한이 관련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249_ 자세한 내용은 김찬규‧이규창, 뺷북한국제법연구뺸, pp. 161～167.
250_ 한영서,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뺸, 제56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p. 136.
251_ 한영서,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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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인권정책 수립 및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차원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

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은 우리 국내법과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미국과 북한

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혹자는 인권의 보편성, 북

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대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하

자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인권법 제

정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보

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북한인

권 개선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 운동이 열

매를 맺기 위해서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 개선

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제1항),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고 선언적‧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252  

북한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 국내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적

대적인 실체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상대방이기

도 하다. 이 점에서 대북(인권)정책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

252_ 이규창,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24, 2012.6.21),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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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일반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압박을 통한 인권개선 전략

과 지원 및 접촉을 통한 개선전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

으로 인권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은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

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대북인권정책 수립에

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

보다 북한인권법(안)에 인권 개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권과 사회권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

이 자유권과 사회권,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연계되어 있다.253  자유권과 사회권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경우 온전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바라기 어렵다. 또한 인

권의 보편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254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은 결코 배치

(背馳)되는 개념이 아니고 배치되어서도 안 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할 수 있고, 반대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

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지속 및 실효적 방안 강구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인권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255  2008년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253_ 한희원, 뺷국제인권법원론뺸 (서울: 삼영사, 2012), p. 203.
254_ 이규창,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pp. 2〜4.
255_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뺷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뺸에서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

화’를 47개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 정

부와 다른 자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10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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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거론하였

다.256  한 발 더 나아가 2009년 3월 3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10차 

고위급 세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

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the dire human 

rights conditions)에 대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직접 거론하고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

약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여 2008년에 비하여 인권개선 조치도 보

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257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공동제안으로 발전되어 북한인권결의안들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엔 총회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258를 채택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표결에서 2005년

에는 기권, 2006년 찬성, 2007년 기권을 하다가 2008년부터 공동제안

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북

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

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다가 2009년부터는 공

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무적인 점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인권결의가 무투표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국은 2009년 

99개국(반대 20개국, 기권 63개국)에서 2010년에는 찬성 106개국(반대 

20개국, 기권 57개국), 2011년 찬성 123개국(반대 16개국, 기권 51개국)

256_ 뺷조선일보뺸, 2008년 3월 4일, pp. A1, A4.
257_ 뺷국민일보뺸, 2009년 3월 4일, p. 3.
258_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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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

한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무투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유엔 총회에

서의 북한인권 찬성표 증가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국

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 충분한 합의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259 한편, 유엔 차원과는 별

개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고 있다.260 

 표Ⅴ-2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일지

채택기구 문서번호 채택일 찬반 한국

인권위원회

E/CN.4/RES/2003/10 2003.04.16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회의불참

E/CN.4/RES/2004/13 2004.04.15 찬성: 29, 반대: 8, 기권: 16 기권

E/CN.4/RES/2005/11 2005.04.14 찬성: 13, 반대: 9, 기권: 14 기권

총회 

A/RES/60/173 2005.12.16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 기권

A/RES/61/174 2006.12.19 찬성: 99, 반대: 21, 기권: 56 찬성

A/RES/62/167 2007.12.18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 기권

A/RES/63/190 2008.12.18 찬성: 94, 반대: 22, 기권: 63 공동제안

A/RES/64/175 2009.12.18 찬성: 99, 반대: 20, 기권: 63 공동제안

A/RES/65/225 2010.12.21 찬성: 106, 반대: 20, 기권: 57 공동제안

A/RES/66/174 2011.12.19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 공동제안

인권이사회

A/HRC/RES/7/15 2008.03.27 찬성: 22, 반대: 7, 기권: 18 찬성

A/HRC/RES/10/16 2009.03.26 찬성: 26, 반대: 6, 기권: 15 공동제안

A/HRC/RES/13/14 2010.03.25 찬성: 28, 반대: 5, 기권: 13 공동제안

A/HRC/RES/16/8 2011.03.24 찬성: 30, 반대: 3, 기권: 11 공동제안

A/HRC/RES/19/13 2012.03.22 무투표 통과 공동제안

출처: 관련 유엔 결의를 참조하여 작성.

259_ 이금순‧한동호, 뺷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뺸, pp. 2〜3.
260_ 유럽의회는 2010년 7월 8일 북한에 관한 유럽의회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0 on North Korea)를 채택하였고(P7_TA(2010)0290), 2012년 

5월 24일에는 북한난민에 관한 유럽의회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를 채택(P7_TA-PROV (2012)022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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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엔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인권의 보

편성에 입각한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보호책임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 강세송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국제법적 근거로는 주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이 원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제인 보호책임 관

점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261  먼저 

외국인 추방이 보호책임의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석

한 후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보호책임 법리의 적용

문제를 살펴본다. 

가. 국제범죄로서의 외국인 추방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와 더불어 전쟁범죄도 외국인 추방에  

해당될 수 있다262는 점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에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는 전시 또는 무력충돌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북한과 중국 간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아래에서는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61_ 이하 내용은 이규창, “국제법상 강제송환 및 추방의 제한에 관한 일고찰,” 뺷난민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뺸 (대한국제법학회‧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자

료집, 2012.4.27), pp. 53〜58을 보완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262_ 전쟁범죄가 외국인 추방에 해당될 수 있음은 이규창, 위의 글, p.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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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살해죄

집단살해방지협약263 제2조는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멸시킬 의도로 행하는 다음의 행위들을 집단살

해로 정의하고 있다.

①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②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

하는 것

③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④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

하는 것

⑤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이하 “ICTY 규정”) 제4조 제2항,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이하 “ICTR 규정”) 제2조 제2항, ｢국제형사재

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 제6조 및 199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인

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법전 초안｣(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이하 “1996년 유엔 국

263_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채택일: 

1948년 12월 9일, 발효일: 1951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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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위원회 범죄법전초안”) 제17조도 집단살해방지협약 제2조와 같

은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 가지 행위 가운데 외국인 추방과 관련된 것으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집단구성원

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전부 또

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경우’에는 집단살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외국인 추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먼저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집단살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

형사재판소의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은 집단살해에 해

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에는 고문, 강간, 성폭력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

욕적인 대우 등이 포함된다.264 비록 외국인 추방이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의 예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외국인 

추방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련 

내용은 뒤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이 집단살해에 해당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구성요건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

264_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 제6조(b), 제1항의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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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생활조건’에는 음식

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이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원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방’(systematic expulsion)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265 따라서 두 번째 행위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

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외국인 집단을 ‘체계적으로 추방’하였다면 집단살해죄가 성

립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집단살해죄가 평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집단살해방지협약 제1조는 전시는 물로  

평시에도 집단살해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로마규정은 

여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로마회의 참가국들은 이를 자

명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한다.266

(2) 인도에 반한 죄

1945년의 국제군사재판소헌장(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제6조와 1946년의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제5조는 추방

을 인도에 반한 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ICTY 규정 제5조, 

ICTR 규정 제3조 및 199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범죄법전초안 제18조

도 추방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267 로마규정도 민간주민

에 대한 공격임을 알고서 민간주민을 직접 목표로 하는 광범위하거

265_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 제6조(c), 제4항의 각주 4. 
266_ 김영석, 뺷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뺸 (서울: 법문사, 2003), p. 64.
267_ 다만 1996년 범죄법전초안 제18조는 자의적 추방(arbitrary deportation)이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인 이유에서 행사된 추방을 범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다. A. Wat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1998, Vol. Ⅲ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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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

로 정의하면서 인도에 반한 죄에 주민의 추방(deportation) 또는 강

제이주를 포함시키고 있다.268 그리고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 없이 관련 주민들을 추방(expulsion) 또

는 기타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터 강제이주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69 여기서 주민

의 추방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람을 강제이주시키는 것인 반

면 주민의 강제이주는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키

는 것을 말한다.270 

외국인 추방이 인도에 반한 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위반자가 국제법 

상의 근거 없이 한 사람 이상을 다른 국가로 추방했을 것, ② 추방

된 개인 또는 단체는 합법 체류하고 있었을 것, ③ 위반자는 체류가 

합법적이라는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 ④ 추방행위가 민간주민

을 직접 목표로 하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행해

졌을 것, ⑤ 추방행위가 민간주민을 직접 목표로 하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였거나 공격의 일부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위반

자가 알고 있었을 것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71  인도

에 반한 죄는 전시 또는 무력충돌 시에만 발생하는가? 로마회의 때 

중국은 관련 행위가 ‘무력충돌 시’(in armed conflict)에 행해져야 한

다고 주장하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히자 ‘무력충돌과 관련하여’(which 

is related to armed conflict)라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

268_ 로마규정 제7조 제1항(d).
269_ 로마규정 제7조 제2항(d).
270_ A. Cassesse, International Crimi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77; 김영석, 뺷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뺸, p. 75.
271_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 제7조 제1항(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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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로마규정 기초자들이 인도에 반한 죄와 

무력충돌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죄와 무력충돌과는 관련이 없으며, 인도에 반한 

죄는 평시이건, 내전시이건, 전시이건 어느 때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72  국제군사재판소헌장 제6조와 극동국제군사재

판소헌장 제5조는 ‘전쟁 이전’에도 인도에 반한 죄가 발생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 

나. 탈북자 강제송환의 처벌 가능성과 보호책임

집단살해방지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추방을 집단

살해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동 협약의 

당사국이다.273  집단살해방지협약을 탈북자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먼저 탈북자 강제송환이 집단살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해석

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형사

재판소 범죄구성요건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집단살해

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

가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추방이 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된다는 취

지의 판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97년에 D.사건을 

다루었다. D.는 에이즈환자로 영국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범죄로 인해 추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가 에이즈환자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영국 정부가 D.의 

치료를 위한 책임을 부담해왔다는 점, D.가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의료시설 박탈은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272_ 김영석, 뺷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뺸, p. 72. 
273_ 중국은 집단살해방지협약을 1983년 4월 18일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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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였다. 결국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

에 D.를 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대우로서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

반이라고 판결하였다.274 이 판례는 심각하고 예외적인 경우의 추방

은 비인도적인 행위에 해당됨을 말해준다.275 강제송환을 앞둔 재중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은 D.가 처해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 왜

냐하면 탈북자들의 경우 강제송환되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료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민보안부 소속의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보위부원들, 집결소와 구류장 및 교화소의 지도원과 계호(우

리의 교도관에 해당)들에 의해 말로 다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하

기 때문이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집결소와 구류장에서 소지품 

검사와 위생 검사 등을 받고 교화소에 수감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타

와 고문 등의 가혹행위, 알몸수색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각종 구금시설의 열악한 영

양‧의료 상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

속되고 있다. 특히, 강제북송된 여성들은 집결소와 구류장의 조사과

정에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각종 구금시설의 열악한 위생문제

도 여성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276 

또한 탈북자를 간헐적으로 한명 내지 두 명씩 송환한다면 체계적

인 추방으로 볼 수 없겠지만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자를 색출하고 

양자조약277에 의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씩 조직적으로 송환할 경우 

274_ UN Doc. E/CN.4/Sub.2/2002/25/Add.2, para. 27. 
275_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창, “국제법상 강제송환 및 추방의 제한에 관한 일고찰,” 

pp. 40〜41 참조.
276_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 pp. 41〜42 참조.
277_ 북한과 중국은 ‘중국과 북한 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를 1986년 8월 12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의정서는 정일

영‧박춘호 공편, 뺷한‧중 수교 십년 중국국적 조선족과 탈북난민 문제뺸 (서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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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체계적인 추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행위가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멸시킬 의

도”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

다. 무엇보다 집단살해방지협약은 집단살해에 대한 처벌을 행위가 

발생된 국가의 국내 법원이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Penal 

Tribunal)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로마규정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살해방지협약과 마찬가

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추방을 집단살해죄로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다만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가 소추관에게 회부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마규정 제13조). 안전보장이사

회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으로 결정된다(유엔 헌장 제27조 제3항).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엔 상

임이사국인 중국이 자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

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집단살해방지협약과 로마

규정에 집단살해가 처벌의 사유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탈북자 

강제송환 및 추방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외국인 추방이 인도에 반한 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ICC 범

죄구성요건에 따르면 그 대상이 ‘합법’ 체류자로 규정되어 있어 재중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자이기 때문이다.278  다만, 예외적으로 현장난민(또는 현지난민, ref-

상재단, 2003), pp. 251〜264에서 볼 수 있다.
278_ 이규창, “국제법상 강제송환 및 추방의 제한에 관한 일고찰,” p. 57은 탈북자 강제송

환이 로마규정 상의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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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e sur place)의 경우에는 ‘현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난민지

위를 인정받는 자라는 점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탈북자 강제송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인도에 반한 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

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탈북자 강제송환이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보호책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책임의 범주는 

제1장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인종청

소, 전쟁범죄 등 이른바 4대 주요 국제범죄에 한정하여 설명되고 있

다. 보호책임의 1차적 주체는 주권국가이다. 주권국가가 보호책임에 

실패할 경우 2차적으로 국제공동체가 보호책임에 나설 수 있다. 탈북

자의 경우 중국이 탈북자들을 집단살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에 실패할 경우 국제공동체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주권국가의 보호책임 대상을 두고 간혹 자국민만을 보호

책임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언론에서 보호책임을 ‘국민’보

호책임으로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보호책임 

대상은 자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내의 모든 거주

민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각 개별 국가

가 자국민(national)이 아니라 ‘거주민’(population)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7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사태에 대

한 결의 1973호 전문(前文)에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를 받

아 보호의 대상이 거주민(population)임을 재확인하였다.280 

279_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 138.
280_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Reiter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ibyan authorities to protect the Libyan 

population and reaffirming that parties to armed conflict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take all feasible step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ivilians(밑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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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 특히 대응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리비아 사태에서 보

듯이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탈북자 강제송환이 

대규모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공동체의 대표적인 기구가 유엔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유엔이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국제형사재

판소(ICC)의 관할권행사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유엔의 

보호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시적인 결의가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보호책임은 그 내

용이 아직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위 ‘형성된 법’(lex 

lata)이라기보다는 ‘형성 중에 있는 법’(lex ferenda)으로 이해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타국의 대량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무력’개입을 하는 것은 여전히 실

정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평가된다.281  다시 말해 유엔이 집단살

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명목으로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개입하려 할 경우 중국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유엔의 무력개입은 실

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법적인 관점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재중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에게 보호책임, 그 중에서도 

예방책임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가 발

생한 이후의 대응책임이나 재건책임보다는 예방책임의 이행이 인권

보호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282 중국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해서

281_ 조정현,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p. 57. 
282_ 이와 같은 점에서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 가운데 예방책임을 가장 핵심적인 

보호책임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타당해 보인다. 이신화, “보호책임(R2P)의 원칙과 

이행: 발전적 적용의 가능성 및 동아시아의 관점,” p. 39.



136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는 중국의 로마규정 가입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유엔 사

무총장 보고서는 국가들이 국제인권, 국제인도 및 난민법에 관한 국

제조약과 로마규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83 탈북자 보

호에 대한 헌법 상의 책무가 있는 우리나라는 보호책임의 2차 주체

인 국제공동체와 탈북자 보호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

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

서는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제공동체가 중국 내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보호책임을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으로 대

표되는 규범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전략적‧외교적 접근도 필요하다

는 점을 말해 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적

극적 외교와 조용한 외교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

부 내에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중국 

전문가 양성, 대중국 인권외교 강화가 필요하다. 

3. 대응책임 이행을 위한 유엔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책임의 대응단계는 예방단계의 조치가 

실패하여 분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인간안보가 급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응책임의 이행은 무력 조치를 포함한 강제 조치가 수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무력 조치에 대한 정당성 및 이행 주

체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대응책

임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본 다음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엔의 역할을 살펴본다.

283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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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응책임의 발동 상황

(1) 심각한 국제범죄 발생 

보호책임 논의의 공고화와 이행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2001년 

ICISS 보고서 이래 대응책임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은 점차 구체화

되고 좁아졌다. 2001년 ICISS 보고서와 2004년 ｢보다 안전한 세계｣

(A More Secure World) 보고서의 경우 자연적 재난 상황까지 포함

하고 있는 반면, 그 이후의 문건들에서는 심각한 국제범죄 상황에 한

정하고 있다. 보호책임 상의 대응단계에 대해 언급한 가장 최근의 유

엔 공식 문건인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대응책임에 

해당하는 제3기둥(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은 개별 국가가 자국의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거주민(populations)을 보호하는데 ‘명백히 실패한’ 

(manifestly failing) 경우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예방하고 중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timely and 

decisive)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제공동체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있다.284 

북한의 경우 현실적으로 반당‧반체제 주민들에 대한 고문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285 또한 김정은체제의 공고화 작업이 실패할 경우 군부 쿠데타

나 반정부세력과의 무력충돌,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사태 등으로 인

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의 발생도 가정해 볼 수 있다.286 그러나 문

제는 이러한 상황이 대응책임이 발동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여부, 즉 

북한이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저지

284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50.
285_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7조는 고문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286_ 북한의 실패국가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이신화,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뺷한국정치학회보뺸, 제46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2) 참조.



138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름으로써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히 실패’하였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국제범죄는 유엔 헌장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러한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유엔 헌장 제27조 

제3항) 현실적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5개 상임이사국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대응책임의 발동 상황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재난 상황 발생 

최근의 유엔 논의에서 재난은 보호책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

만, 보호책임이 여전히 ‘생성중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재난 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의 경우 발생 또는 발

생 가능성이 큰 재난 상황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재난 상황은 북한 사

회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큰 재난으로 발전 또는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이후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면서 많은 북한주민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

다. 2012년 올해에도 북한은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쌀을 비롯한 식량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의 도움 없이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

다.287 또한 북한은 백두산 대폭발로 인한 환경 재난의 가능성이 매

287_ 201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식량시장보고서, FAO Rice Market Monitor, 

Volume XV - Issue No. 3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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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으며, 이러한 재난 발생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인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발전소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인재든 자연재이든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

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난 상황에도 보호책임

이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가 발전한다면 북한의 문제에 좀 더 다양하

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이 원인이 되어 심각한 국제범죄가 발생하는 상

황에 이르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회의 다

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응책임의 이행 

내용에는 무력 조치를 비롯한 강제적 조치 이외에도 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도 포함이 된다는 점에서288  여러 재난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책임의 발동 가

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책임 논의상 재난 상황의 발생이 심각한 국제

범죄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면 대응책임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오히

려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에서 논

의되고 있는 ‘재난 시 인간의 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289에 근거한 접근 내지는 국제인권법상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88_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ara. 29.
289_ 이에 관한 자료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홈페이지 <http://www.un.org/law/ilc/>

의 <Main page → Research Guide → Summaries →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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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엔의 역할

대응책임이 발동될 수 있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임의 이행 

방식은 비강제적 이행,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통한 이행, 군사조치를 

포함한 강제 조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보호책임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 주권을 

강조하고, 그 결과 외부의 개입을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국제공동체가 보호책임을 원용

하여 북한에 개입하려는 경우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점

에서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들이 강조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예방책임의 이행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대응책임이 

발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교적인 방법과 비군사적인 방법을 

통한 사태해결이 도모되어야 하고 군사적인 조치는 최후수단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1) 비강제적 이행 

북한의 대응책임 발동 상황이 북한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폭력의 

중단을 돕고 인도적이고 인권적인 치안 유지단의 파견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시도될 필요가 있다.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

서에 따르면 제2기둥인 국제적 지원 및 역량강화는 대응단계에도 

그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주요 역할로서 분쟁 상황에 

화해와 중재 및 치안유지 등이 있다. 유엔은 분쟁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중개, 조정 등의 정치적 해결 방식에 성공하기 위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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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강제적 이행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사태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의 경우 

북한이 직접적으로 국제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발적인 해결 

의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북한 자신이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름

으로써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의 

문제 해결 의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의 발생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2) 비군사적 ‧군사적 강제 조치를 통한 이행

유엔은 북한에서 대응책임이 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태

의 심각성에 따라 군사적‧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제 조치는 대상 국가의 동의 없이 취해지는 

것이니 만큼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

엔 헌장 체제 내에서 대응책임이 발동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안전

보장이사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군사적 강제 

조치(유엔 헌장 제41조) 및 군사 조치(유엔 헌장 제42조)에 대한 결

정 역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이다. 

이 점에서 지난 리비아 사태에서 유엔이 어떠한 강제 조치를 취했

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유사한 상황에 봉착했을 경우 

유엔이 취할 조치를 가늠해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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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이행

북한에 보호책임 중 대응책임이 발동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북한 사회는 사회불안과 함께 경제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바로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북한 정

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지금도 북한은 극도의 경제적 궁핍

을 겪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

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북한 유사 시에는 더 많은 지원이 긴급

하게 요구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서 유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책임 발동 상황의 이행에 있어 유엔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이 대북지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북

한의 뉴욕주재 유엔대표부가 1995년 유엔인도지원국(UNOCHA)에 

대북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난 이후부터이다.290 그 이행의 구체적인 

창구를 살펴보면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

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

보건기구(WHO) 등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정부와의 갈등, 대북지

원의 분배 투명성 문제 등은 대북지원에 악영향을 주었다. 특히 유엔

을 통한 대북지원의 주요 공여국인 일본이 납북자 문제와 북핵 문제

로 북·일관계가 악화되자 2004년 8월 이후 유엔을 통한 대북지원을 

중단하였다. 물론 대응책임의 발동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의 상황 

또한 달라지겠지만, 대북지원을 통한 대응책임의 이행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공여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

290_ 배성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뺷국제정치논총뺸, 제44권 제1호 (한국국제

정치학회, 2004),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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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은 분명하다. 유엔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

가의 대응책임 상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정치적 고

려에서 벗어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동아시아 지역기구의 역할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서 지역기구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국가가 자신의 일차적 보호책임 이행에 실패했을 경우 유

엔과의 협의하에 지역 정세에 더 익숙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ECOWAS, AU와 같은 지역기구가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리비아, 시리아 등 최근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

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태에 대해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걸프협력기구(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GCC) 등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또

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예방책임’ 관련해서도 지

역기구는 관련 회원국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대량인권침해를 미

연에 방지하고 국가들의 인권보호 및 대량인권침해방지 역량을 강화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예방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한 유엔도 여러 지역기구와의 다양한 협

력 프로그램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타 지역과 

달리 엄격한 의미에서의 지역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아세안

(ASEAN)과 같은 지역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한반도와 직접 관련

된 기구는 아니다. 인권보호 메커니즘 차원에서 살펴보더라도 유럽, 

미주, 아프리카는 물론 최근 ASEAN에 정부 간 인권위원회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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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한국, 북한이 속한 동북아를 관할하는 지역인권기구는 존

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보호책임 이행과 관련된 

지역기구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서 지역기구의 다양한 역할들을 고

려할 때, 완전하진 않아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다소 느슨

한 형태의 협의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지역기구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291

가. 정부 간 지역기구

먼저, 비록 현재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

안을 직접 다루는 정부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인 ‘6자회담’을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

다.292 여기에서는, 물론 현존하는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 북한의 대

량인권침해행위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방안도 토의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아울러 북한주민의 식량권 등 사회적 권리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또한 주변국들과 함께 건설적으

로 논의하고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정치

적으로 북한을 비판만 하는 분위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량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의 경우, 북한에서 새롭게 대량인권침

해행위가 발생하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291_ 동북아 지역기구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박종철 외, 뺷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

적 기초와 체계뺸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6), pp. 89〜90 참조.
292_ 요코다 요조, “북한과 인간안보: 유엔 체제의 역할,” 강성학 편, 뺷유엔과 위기관리뺸  

(서울: 리북, 2005), pp. 106～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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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한 경우엔 유엔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국들의 

모임인 6자회담의 5개 참가국들이 기존의 협의 틀을 활용하여 긴밀

히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 다른 국가 간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도 유용할 수 있다. 1994년 아태지역 최초의 공식적 다

자안보대화체로 ASEAN이 설립한 ARF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북

한도 2000년에 가입하여 참가하고 있다. 그간 ARF는 북핵과 같은 전

통안보 현안은 물론293 해양안보, 초국가범죄, 테러 등 비전통안보 

또한 적극적으로 다뤄왔는데, 인간안보와 직접 관련 있는 보호책임 

관련 상황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특히 한반도 문제

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동남아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다자 간 협

의체라는 성격상 북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북한의 인권 개선 및 향후 대량인권침해사태 예방대책에 대해 솔직

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294  다만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국가 주권을 강

조하여 보호책임의 제1기둥에 집중하는 반면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

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3기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

고 있어, 보호책임 원칙의 적용에 있어 대응책임 보다는 예방책임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보호책임 

관련 ARF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타 ASEAN+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293_ 2012년 7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RF 회의에서는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AFR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294_ “북핵문제 해결 ARF 활용 긴요,” Radio Free Asia(RFA), 2012년 6월 2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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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양한 정부 간 지역 협의체를 통해 북

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보호책임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창조적으

로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기타 지역기구

1994년 민간 차원의 안보대화체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

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

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학자, 관리, 전문가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

여하고 있는 협의체다. 한국과 북한 모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

며, ARF에 대한 학술적 지원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295 

2004년 신설된 연구그룹(study group)에서는 WMD 확산방지, 동북아 

다자협력, 해양안보협력,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마약밀매 및 반테러, 

사이버 안보, 물 안보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특히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보호책임에 대한 연구도 직접 진행된 바 있

다. 동 스터디그룹는 자신의 최종 보고서에서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아태지역에서의 ARF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기경보

(early warning),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지역과 국가의 관

련 역량(capacity) 증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296 CSCAP은 물

론 비정부 간 기구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

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또 북한이 꾸준히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ARF와의 연계성도 잘 고려하면서 CSCAP을 통한 북한의 인권 개선 

295_ 박종철 외, 뺷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뺸, pp. 89〜90.
296_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CSCAP), Study Group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toP): Final Repor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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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및 보호책임 적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97

위에서 살펴본 대로 동아시아에도 복수의 지역안보협의체가 존재

하고 이를 활용한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이 시도될 여지도 있다. 그러

나 보편적 차원의 유엔 안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 ARF, 

CSCAP 등 모든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 협의체에서도 중국의 존재

가 다시 부각된다. 비록 안보리에서와 같은 거부권은 존재하지 않지

만 유엔보다 훨씬 약한 실체인 상기 지역 협의체에서 중국과 같은 지

역 강국의 입장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주권, 국내 문제

불간섭, 무력사용금지 원칙 등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중국은, 보호

책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보호

책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시리아와 같이) 영토국에 의한 민간인  

대량인권침해 행위로 자신의 기본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을 

잃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체의 강제적 보호 조치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더 적절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논지를 변경하곤 하였다.298

한편, 중국은 미얀마(버마) 및 짐바브웨 관련 실효성 있는 유엔 안

보리 결의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로 그 해당 지역기구(AU/ASEAN)

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즉, 해당 지역 국가 및 

관련 기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지역기구의 보호책

임에 대한 입장이 보다 공고화되고 일관성이 있다면 중국의 관련 정

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99 물론 아

297_ CSCAP과 ARF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해 역내 안보적 대립과 경쟁관계를 넘어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종철 외, 뺷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

와 체계뺸, p. 90.
298_ Sarah Teit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hina’s Peacekeeping Policy,”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18, No. 3 (June 2011), pp. 298, 309～310.
299_ Sarah Teitt, “Assessing Polemics, Principles and Practices: China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lobal Responsibility to Protect, Vol. 1 (2009),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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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국가들의 보호책임, 특히 유엔의 강제 조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보호책임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예방 및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지역기구 및 국가들의 보다 강력한 지지와 동의를 얻어

낼 수만 있다면 중국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이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여러 동아시아 지역 협의체에서는 주권의 ‘책임성’을 꾸준히 설명하

고 강조함과 동시에, 당해 지역기구가 할 수 있는 ‘평화적’ 조치, 그 

중에서도 대량인권침해의 ‘예방’과 관련된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결론 149

보
호
책
임(R

2P
) 

이
행
에
 관
한
 연
구

Ⅵ. 결론





Ⅰ

Ⅱ

Ⅲ

Ⅳ

Ⅴ

Ⅵ

결론 151

보호책임 이론은 비록 생성 중에 있기는 하지만 보호책임의 ‘이행’

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보호책임 이

론의 발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제적 논의 추세에 보조를 맞

추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라는 시각에서 보호책임 논

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보호책임 이행과정에서의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결론에 갈음한다. 

1. 한국 정부의 역할

첫째,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예방책임, 대응

책임, 재건책임 등 보호책임의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예방책임을 강조

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고, 중국 내 

탈북자를 보호할 1차적 책임은 중국에게 있다. 그러나 예방책임이 이

들 국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공동체도 북한주민과 탈북자

들을 보호할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공동체의 예방책

임 이행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의 국

제기구와 공조를 지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인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북

한인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보호에 대한 예방책임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정부 내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중국 전문가 양성, 대중국 인권외교 강화를 통해 적극적 외교와 조용

한 외교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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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 급변사태 또는 북한 유사 시 유엔이 대응책임을 이행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공동체 일원으로서 보호책임 이행에 있어 구

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북한의 사태에 대한 대응과 동시

에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유

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 이행과정에서 참여는 그 

이후의 재건과정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국제공동체의 대응

책임 이행의 시작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향후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

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응책임 및 재건책임의 일환으로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유엔체제 내에서 대응책임의 실제 운용 방식으로 

평화유지활동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만큼 북한 유사시 대응과정에도 

평화유지군 파견이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300 한국 정부는 

1991년 9월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7월 처음으로 소말리아평화유지

단(UNOSOM Ⅱ)에 공병부대를 파병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 현재 

16개국에 연인원 5,000여 명을 파견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

고 있다.301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국제사

회의 지지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가 주도하여 결

성하는 다국적군에 참여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

을 수행해왔다.302 그리고 2010년 1월 25일에는 평화유지활동을 법

300_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s. 92～93.
301_ 국방부, 뺷2010 국방백서뺸 (서울: 국방부, 2010), p. 84.
302_ 위의 책,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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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303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병

기반체제를 확충하고 PKO 다자연습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304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기존의 유엔 이행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대응책임 및 재건책임을 이행에 나가야 한다. 

2. 정책 고려사항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를 근거로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당

위성 내지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북한과는 특

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책임을 이행하

는 한편 남북한 특수관계를 근거로 보호책임을 적극 원용하는 방안

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 제3조는 북한의 영토까

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

서는 전문(前文)에서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

계’로 정의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특수관계에 따라 남북한 

간의 거래도 일반적인 외국과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규정

303_ 동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04_ 국방부, 뺷2010 국방백서뺸,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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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도 남

과 북이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실현하며, 물자교류에 대

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0호).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도 남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규정

되어 있다.305

우리가 남북한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은 관할권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하다. 보호책

임의 이행에 관한 국가들의 입장에서 살펴봤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보호책임의 규범과 이행 측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인도적 간섭 또는 보호책임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개입할 가

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306 그러나 북한 내에서 보호책임

이 발동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이 북한 내 자국민307 보호를 

이유로 유엔의 보호책임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북한에 개입하려 들 

305_ 이밖에도 소위 4대 남북경협합의서로 불리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

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前文과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제1항,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

에 관한 합의서｣ 前文, ｢남북해운합의서｣ 前文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306_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pp. 55～56.
307_ 북한에는 화교, 조총련계 등 외국 국적으로 북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으며, 화교는 

6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서울국제법연구원, 뺷무국적 등에 대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뺸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6),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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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308  이 경우 우리는 남북한 특수관계

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특수관계와 민족내부거래를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309 

둘째, 남북한 특수관계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북한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공동

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대응책임의 이행에 있어서도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되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응책임의 

이행과정에서 비군사적‧군사적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반감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책

임 이행은 자칫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엔을 중

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대응책임 이행 수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그에 따른 군사적 도발의 대상이 한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응책임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

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308_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목적과 유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창

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이재석‧조성훈 편, 뺷한
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뺸 (서울: 선인, 2012), pp. 221〜251 참조.

309_ 이규창,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연구,” pp. 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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